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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상세기획보고서 총괄과제 : SMART Highway 종합전략 수립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상세기획의 목표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 

총괄과제인 ‘스마트하이웨이 종합전략 수립’의 상세 연구내용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총괄과제의 필요성 검토

-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와 유사기술 중복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조율

- 사업 주관기관의 지원기능 확보

-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의 체계성 확인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 법제도적 사업추진동력 확보 및 가이드라인 설정

- 다학제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령 간 정비

- 신규격 도로의 전략적 입법

- 사업체계의 최적화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대국민 공감 유도

-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 기여

- 경제성 평가를 통한 사업의 당위성 입증



 •과제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추진전략의 수립

- 사업단의 추진방안, 연구성과의 달성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한다.

- 단계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목표를 제시한다.

- 연구목표를 구체화하고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한다.

- 연구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IV 연구개발결과

 상세기획을 통해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총괄과제의 세부연구과제 및 연구

개발 목표, 예산 등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괄과제 세부과제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단계

스마트   

하이웨이 

종합전략 

수립

(53.24억)

SMART Highway 

총괄관리 및 지원 

(17.74억)

•사업관리지원체제 구축

•관련기술 중복성 검토

•홍보전략 수립 시행

기초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8억)

•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과 방향 설정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기능 분석

•네트워크 구축 및 노선계획 수립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중장기 로드맵 작성

•종합구축 재원조달 방안 검토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12.4억)

•도 로 관 련 법 령 ․ 정 보 통 신 관 련 법 령 ․ 자 동 차 관 련

법 령 의  체 계  정 합 성  확 보

•입 법 대 안  모 색 연 구

•입 법 추 진 전 략  수 립  연 구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15.1억)

•대상과제 선정 및 특성분석

•VE 시행 및 도출결과 활용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상세기획 연구결과는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의 총괄과제의 공모 및 해당 

연구의 관리를 위한 지침서, 관련 기술의 로드맵 등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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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과제 1

Chapter__1

제 1 장 ｜ 개요

1.1 총괄과제의 정의 및 필요성

1.1.1 총괄과제의 정의 및 역할

□ 총괄과제의 정의

◦ “총괄과제”라 함은 사업단과제의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과제로서, 연

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단장 주관 하에 수행하는 과제로 

정의할 수 있다. (지침1) 제1장 제2절 용어의 정의)

◦ 총괄과제는 필요시 총괄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 

제6장 총괄기관 및 사업단)

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6),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사업단 운영관리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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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과제의 필요성

◦ 총괄과제는 “사업단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과제”로써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제간의 조정, 지원, 관리 등 의 

역할을 맡는다. 즉 핵심요소기술에서 개발되는 것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고, 사업단 과제의 유기적인 역할로써 과제

간의 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비전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사업단 사업에서의 핵심과제는 해당 연구 분야의 기술개발에만 국한되어 

있고 전체사업의 연계성 등에 관한 연구는 미약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과

제의 관리, 조정 등을 총괄과제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핵심과제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

성을 위하여 연구해야할 총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사업단의 총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각종 개발기술 발굴 및 사업의 중복성 배제를 위한 검토

․ 국내외 도로기술 개발동향 분석

․ 연구과제 조정, 지원 및 관리

․ 사업단 홍보 총괄 관리

- 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제시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기초로 차세대 초고속도로의 나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 다양한 핵심과제와 요소기술로 구성된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각 기술 간의 연계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추진전략 수립

․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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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VE  적용.

․ Test Bed 설계 및 시공에 대한 VE 적용

1.1.2 과제 연계성 확보 등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스마트하이웨이의 포괄적 방향 설정과 세부과제 간 연계성 확보

◦ 각 핵심과제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세부 요소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타과제와의 연계성 및 본 사업의 정성적인 전략 등을 수립하고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본 총괄과제에서는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전체의 역할과 기능 및 향

후 비전을 제시하며, 과제와의 연계 및 정성적인 전략 등을 수립하고 추진

하는 역할을 맡는다.

□ 총괄 DB 구축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 스마트하이웨이 관련 각종 기술과 국내외 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DB 구축 

및 이들 정보의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로분야의 발전 기반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10여년 동안 진행되는 본 사업은 도로정책, 계획, 설계 그리고 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개별 핵심과제별로 조사될 전망이며, 이들 생성자료들은 모든 

연구진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DB는 본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검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타 도로 사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로분야의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개별과제 및 요소기술의 상호 연계성과 적합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시스템 지원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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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기술, 평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특히 각 요소기술 간의 실용적인 정합성 확보를 위해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기술들의 연계성 확보와 실용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테스트베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1.2 총괄과제의 비전 및 연구 목표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총괄관리 및 지원

- 과제 성과평가 및 관리

- 연구과제 조정, 지원 및 관리

- 각 세부 핵심과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과제 발굴 및 중복성 검토

- 관련 사업 최신 동향 파악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홍보 총괄 및 관리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중장기 기본방향 설정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스마트하이웨이의 국가간선도로망에서의 역할 정립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추진

- 도로, 자동차, 정보통신 등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

- 관련 법규 및 제도에 관한 대안 제시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Test Bed VE 적용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Test Bed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 V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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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괄과제의 구성 및 타당성 검토 

1.3.1 총괄과제의 세부과제 도출 과정 

□ 사전기획보고서 상의 총괄과제 구성

◦ 2개 세부과제와 7개 세세부과제로 구성

◦ 세부과제 1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추진 전략 수립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스마트하이웨이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연구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VE 도입방안 연구 및 시행

◦ 세부과제 2 :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실용화 전략 수립

- 국내외 고기능 도로기술 개발 동향 분석

- 해외 도로시장 조사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패키지 상품화 방안 연구

- 스마트하이웨이 기술의 기존 고속도로 적용 방안 연구

◦ 평가

- 총괄과제로서 각 핵심과제간 연계성 확보 등에 대한 연구 미흡

- 총괄기관의 사업관리 및 지원 기능관련 시스템 구축 연구 미흡

□ 상세기획과정(1차) 상의 총괄과제 구성

◦ 4개 세부과제와 10개 세세부과제로 구성

◦ 세부과제 1 :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세세부과제 1 : 스마트하이웨이 기본계획수립 연구

- 세세부과제 2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관리

- 세세부과제 3 : 국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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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2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추진전략 수립

- 세세부과제 4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추진전략

- 세세부과제 5 : 관계 법령 및 제도간의 개선 연구

- 세세부과제 6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VE 도입방안 연구 및 시행

◦ 세부과제 3 :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실용화 확대전략 수립

- 세세부과제 7 : 스마트하이웨이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 세세부과제 8 :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활용 및 성과확산 방안 연구

◦ 세부과제 4 : 스마트하이웨이 과제의 기술개발 효율성 향상방안 및 사업

관리 지원

- 세세부과제 9 : 스마트하이웨이 관련기술의 중복성 검토

- 세세부과제 10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관리 지원 

◦ 평가

- 세부과제 3의 VE 관련 과제 별도 추진 필요성 제기

- 세세부과제간 중복성 및 일부 별도 과제 추진의 어려움 발생

- 총괄과제의 특성에 맞도록 6개 과제로 통합추진 필요성 제기

□ 상세기획과정 (2차) 상의 총괄과제 구성

◦ 6개 세부과제로 통합

◦ 세부과제 1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과제 2 :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세부과제 3 : 스마트하이웨이 관리․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 세부과제 4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성과 확산 및 추진전략 연구

◦ 세부과제 5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VE 도입 및 확대 적용방안 연구

◦ 세부과제 6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모델 및 영업전략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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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기획과정 (3차) 상의 총괄과제 구성

◦ 5개 세부과제로 통합

◦ 세부과제 1 :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총괄관리 및 지원

◦ 세부과제 2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과제 3 :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세부과제 4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VE 도입 및 확대 적용방안 연구

◦ 세부과제 5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연구

□ 상세기획과정 (4차) 상의 총괄과제 구성(최종)

◦ 4개 연구과제로 통합

◦ 세부과제 1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 세부과제 2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과제 3 :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세부과제 4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Test Bed VE 적용

◦ 세부과제 5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연구(핵심4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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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스마트하이웨이 종합전략 수립 연구과제 현황

사 전 기 획 연 구 상 세 기 획 연 구
조정사유
(세세부과제)

세부과제 세세부과제 과제명

Samrt 

Highway

사업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과제추가
(관리운영효율성 

제고)

 스마트하이웨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2】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VE 도입방안 

연구 및 시행【3】

 국내외 고기능 도로기술 개발 동향 

분석【4】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SMART 

Highway

기술 실용화

전략 수립

 스마트하이웨이 기술의 기존 고

속도로 적용방안 연구【5】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3】과제명 

변경

 해외 도로시장 조사, 분석【6】

 스마트하이웨이 패키지 상품화 

연구【7】

총괄과제는 사업단장 주관하에 추진되는 과제이므로 과제를 세부 및 세세부 과제로 분류하기 보다는 별도의 단일과제로 판단함

1.3.2 각 세부과제의 타당성 검토 

□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총괄기관의 총괄관리 및 지원기능 확보가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기술의 중복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사업관리 및 조정 등을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국내외 최신동향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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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을 통해 모든 핵심과제 및 요소기술 

개발 과제의 일관된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 차세대 초고속도로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국내 차세대 초고속도로의 

비전과 기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 전국적으로 분산된 국가기능의 연계를 위한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 중장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검토가 필요하다.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현행 도로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하이웨이가 가지는 

법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법제도적인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각 각  다 른  대 상 의  융 ․ 복 합 체 로 서 의  스 마 트 하 이 웨 이 를  구 현 하 기  위 해

서 는  도 로 관 련 법 령 , 정 보 통 신  관 련 법 령 , 자 동 차 관 련 법  등  관 련  법 령 간 의 

체계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 법령간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에 입법모델의 수립과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추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Test Bed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VE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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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진전략 및 로드맵 

1.4.1 연차별․과제별 주요 도출 결과

◦ 사업단 총괄관리 및 지원

- 매년 중복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시행

-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출, 연차별 평가를 수행

◦ 중장기 계획 수립

- 새로운 차세대 고속도로인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과 기능 정립

- 향후 우리나라 초고속도로의 비전을 제시

- 기존 국가간선도로망 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로드맵 작성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노선을 도출

- 도출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적 위상과 법제도적 타당성․필요성 연구

- 도로관련 법령, 정보통신관련법령, 자동차관련법령의 체제적합성 확보방안 연구

- 입법대안 모색 및 입법추진전략 수립

◦ VE 적용 방안

- Test Bed 설계 및 시공에 대한 V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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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추진체제

 그림 1-2 사업추진체제

◦ 총괄과제는 사업단에서 주관

- 사업단 총괄 관리 및 지원 과제는 사업단에서 직접 수행

- Test Bed VE 적용 방안은 총괄기관에서 수행

- 기타 과제는 과제 공모를 통해 수행

- 협력 및 위탁기관은 학계, 엔지니어링, 외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함

사업단 총괄 
관리 및 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VE 적용방안

법령/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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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과 지표

총괄과제의 단계별․연차별 성과지표, 목표치 및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2 총괄과제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 (단계별)

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계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I

(1～2차년)

II

(3～5차년)

III

(6～8차년)

IV

(9～10차년)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3 - 1 - 4건 0.05

0.15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6 17 17 3 43건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6 20 19 3 48건 0.2

0.25

핵심  정책(고시/법령 등) 제안 건수 - - 5 - 5건 0.05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8 10 12 3 33건 0.1

0.6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

국외)
8 10 12 3 33건 0.1

일반  번역 건수 8 14 15 3 40건 0.1

핵심
 연구과제별 연차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6 8 9 3 26건 0.3

합계 45 79 90 18 232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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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총괄과제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 (연차별)

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연차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1 2 - - - 1 - - - - 4건 0.05

0.15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2 4 3 7 7 8 6 3 2 1 43건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2 4 4 8 8 9 7 3 2 1 48건 0.2

0.25

핵심  정책(고시/법령 등) 제안 건수 - - - - - 5 - - - - 5건 0.05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3 5 2 4 4 6 4 2 2 1 33건 0.1

0.6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3 5 2 4 4 6 4 2 2 1 33건 0.1

일반  번역 건수 3 5 2 6 6 7 5 3 2 1 40건 0.1

핵심
 연구과제별 연차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3 3 2 3 3 4 3 2 2 1 26건 0.3

합계 17 28 15 32 32 46 29 15 12 6 232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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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__2

제 2 장 ｜ 주요 연구내용 

2.1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1.1 연구배경 및 목표 : 정의, 비전, 목표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하이웨이는 안전성, 이동성 및 편리성이 극대화된 차세대도로로써 

첨단 도로교통의 기술이 집약된 도로이다. 

◦ 또한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사업은 10년간 약 1,5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

되는 대규모의 연구 사업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년차별 연구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현재 건설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있는 건설교통연구 사업들은 이러한 

평가방법 및 관리체계 구축의 미흡으로, 년차별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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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하이웨이는 기존의 연구단 규모의 연구개발 과제와는 달리 대규모의 

사업단 과제이고, 각 핵심과제의 최종성과물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및 

보완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스마트하이웨이 개발을 완성할 수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사업은 도로건설 및 교통운영의 첨단기술들이 집약

하여 개발하게 됨으로 건설교통관련 타 연구사업 및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부 등의 타 정부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과의 중복성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 이러한 스마트하이웨이의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기술의 

중복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기위해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연구의 목표

․ 각종 개발기술 발굴 및 사업의 중복성 배제를 위한 검토

․ 국내외 도로기술 개발동향 분석

․ 연구과제 조정, 지원 및 관리

․ 사업단 홍보 총괄 관리

․ 년차별 추진 로드맵 작성

2.1.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과제는 스마트하이웨이 사업관리지원체제 구축과 스마트하이웨이 개

발기술의 중복성 검토의 연구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개발기술 발굴 및 사업의 중복성 배제를 위한 검토

- 스마트하이웨이 개발기술과 중복성 논란이 예상되는 연구사업 검토

- 관련 사업 연구개발 과제 현황 파악 및 대외기관 협의

- 사업단 과제 년차별 관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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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도로기술 개발동향 분석

- 핵심과제별 국내외 최신 동향 파악 및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관련과제 추가 발굴

◦ 연구과제 조정 및 지원

 - 중복성 파악, 최신기술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연구과제 조정

 - 연구과제 성과평과 등을 기반으로 연구과제 조정

 - 과제별 필요사항 지원

◦ 년차별 핵심과제 관리 및 평가 

- 각 핵심과제의 년차별 목표 및 성과지표의 종합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전체의 총괄적인 년차별 목표와 성과지표의 구체화

- 년차별 성과물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년도 과제참여의 확대 및 제한여부결정 근거 제시

◦ 핵심과제의 년차별 추진전략에 따른 전체사업의 기술 및 성과로드맵 조정

- 최초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로드맵의 년차별 관리 및 수정

- 각 핵심과제 추진전략이 상호 유기적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

- 연차별 스마트하이웨이 각 핵심과제별 기술 및 성과로드맵 종합 및 전체의 

기술 로드맵 작성

- 기술 및 성과로드맵의 일정대로 각 핵심과제 연구가 진행되도록 진도점검 

및 관리

◦ 사업단 홍보 총괄 관리

- 대국민 공감대 형성방안 마련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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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연차별 추진내용 및 기술 및 성과로드맵

□ 연차별 주요추진내용

표 2-1 스마트하이웨이 사업관리지원체제 구축

년도 주 요 연 구 내 용

1～2차년도

․정기적인 핵심과제 별 성과평가 방법 및 관리체계 구축
․세부과제별로 실질적인 성과목표 제출을 위한 방향 제시 
․각 핵심과제별 년차별 목표 수립 및 성과지표의 종합
․각 핵심과제별 해당 년차의 성과물평가 방법 마련
․사업단의 사업관리 지원체계 구축
․주기적인 중복성 검토를 위한 체계 구축 
․사업단의 대국민 홍보방안 및 홍보물 제작
․국내외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파악
․연구과제 조정 및 관리

3차년도

․년차별 성과물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종합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년도 과제의 참여 확대 및 제한여부 결정근거 제시
․년차별 기술 및 성과로드맵 수정, 각 핵심과제의 진도점검 및 일정관리 지원 

및 수행
․사업단의 사업관리 지원
․국내외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파악
․주기적인 중복성 검토를 위한 체계 구축 
․연구과제 발굴
․대국민 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 

4차년도

․년차별 성과물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종합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년도 과제의 참여 확대 및 제한여부 결정근거 제시
․년차별 기술 및 성과로드맵 수정, 각 핵심과제의 진도점검 및 일정관리 지원 

및 수행
․사업단의 사업관리 지원
․국내외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파악
․주기적인 중복성 검토를 위한 체계 구축 
․연구과제 발굴
․대국민 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 

5～10차년도

․년차별 성과물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종합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년도 과제의 참여 확대 및 제한여부 결정근거 제시
․년차별 기술 및 성과로드맵 수정, 각 핵심과제의 진도점검 및 일정관리 지원 

및 수행
․사업단의 사업관리 지원
․국내외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파악
․주기적인 중복성 검토를 위한 체계 구축 
․연구과제 발굴
․대국민 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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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성과로드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단 관리 

지원 체계 구축 사업단 관리 지원 및 핵심과제 검토 시행

중복성 검토 지속 시행
기술개발 

검토체계

성과평가방법 및 
관리체계 구축

성과평가방법 및 관리체계 구축

성과평가 자문단 
구성 및 지침 마련

연차별 기술 로드맵 수정 및 핵심과제 진도점검/관리

중복성 검토방안 및 
검토위원회 구성

연차별 핵심과제 개발 기술의 중복성 검토 및 과제개발

홍보물 제작 홍보 및 과제 관리 ․ 조정

그림 2-1 기술 및 성과로드맵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1.4 추진체계 

□ 추진체계

◦ 본 과제는 건설기술평가원과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그리고 각 핵심과제 

연구주관기관들 사이에서 효율적인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 본 과제를 효율적으로 핵심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별 담당책임

과 담당팀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핵심과제 주관기관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연차별 과제수행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각 핵심

과제의 성과물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각 핵심과제의 예산배분 등을 조율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초기연도에는 

각 핵심과제에서 연차별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물 및 성과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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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하는 등의 불필요한 연구수행 지체가 일어

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업단 및 핵심과제 주관

기관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2.1.5 최종성과목표

□ 최종성과목표

◦ 연차별 각 핵심과제의 성과 평가 및 관리

◦ 핵심과제 별 최종 성과물이 최종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에 적용 가능성 검토 

및 평가

◦ 스마트하이웨이 관련기술의 주기적인 중복성 검토체계 마련 및 검토

◦ 사업단의 사업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지원

◦ 최신기술동향 파악 및 과제 발굴

◦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2.1.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과제는 스마트하이웨이의 효율적인 연구 성과 평가방법 및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각 핵심과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단의 예산과 인력의 

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 효율적인 과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과제의 년차별 성과물을 적절히 평

가하여, 사업단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할 수 있다. 

- 각 과제의 년차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적절히 선정하여, 과제별 연구수행 

의욕을 고취시키고, 핵심과제별로 연구수행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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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제약사항 중 하나인 중복투자에 

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도로건설기술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 타 연구 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하이웨이 관련 기술을 적절히 적용함으

로써, 성공적인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련기술의 적절한 배분 및 적용으로 국가예산의 절감효과와 국가 핵심기

술향상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국내외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여 본 사업의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사업의 목표 등을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의 효율적 추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형 프로젝트는 대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본 과제

에서 추진되는 홍보방안은 대국민은 물론 관계기관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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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2.1 연구배경 및 목표 : 정의, 비전, 목표 

□ 배경

◦ 1960년대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1990년대 초 제안된 7x9 국간간선도로망 

완성을 목표로 급속한 양적 팽창을 하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점차 국가기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 특히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대도시권의 만성적인 

지체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실제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 수준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IMD 2005) 

◦ 한편 최근에는 도로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좀 더 첨단화되고 효율적인 

도로서비스 제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또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고속주행이 가능하면서 안전한 고성능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있다.

◦ 국토공간적 측면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국가기능의 전국적 재

배치로 이들 국가기능간의 연계성 및 이동성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수도권과의 연계는 행정기능과 경제

기능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어 교통체계

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기존 7x9 국가간선도로망을 고려하면서 전국에 분산된 국가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국스마트하이웨이망”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도 이미 많은 국가들이 보다 지능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우리나라 

도로건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독일의 아우토반, 미국의 스마트로드 (smart road), 일본의 Kocoro 프로젝트, 

인도 슈퍼하이웨이 등 차세대 도로건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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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차세대 초고속도로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국내 차세대 초고속도로의 

비전과 기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 전국적으로 분산된 국가기능의 연계를 위한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기존 고속도로를 포함한 국가간선도로망을 기반으로 하되, 이들과 기능 

및 역할 분담을 고려하면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스마

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 이들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 구상결과에 따른 첨단화되고 지능화된 고속

도로 노선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의 노선별․구간별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 중장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

진방안과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검토가 필요하다.

- 기존 국가간선도로망과 비교하여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가 단계별로 건설

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국가간선도로망과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의 

경제성 및 재무성 검토가 필요하다. 

- 이 과정에서 스마트하이웨이네트워크의 파급영향 및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 최종목표

◦ 새로운 차세대 고속도로인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나라 초고속도로의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본 사업의 정성적 및 정량적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개발 필요성을 부여한다.

◦ 그 외에도 기존 국가간선도로망 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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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 특히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노선을 도출하고 이들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국가재정 낭비와 중복투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2.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세부 연구내용 

◦ 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과 방향 설정

- 목표 및 전략

- 스마트하이웨이의 중장기 개발 방향 제시

◦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 및 기능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의 필요성 및 당위성 도출

- 세대 고속도로의 해외사례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및 노선계획 수립

- 기존 간선도로망과의 통합을 고려한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상 

- 스마트하이웨이 노선 설계의 기본방향 정립(네트워크 수준)

- 노선계획 및 비용 산출

◦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 우선순위결정 및 투자계획 수립

- 홍보를 위한 스마트하이웨이의 사회․경제적․기술적 기여도 평가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중장기 로드맵의 구성 요소 도출

- 각 핵심과제별 요소기술 개발 로드맵의 종합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간 연

계도 작성 (연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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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수정․보완 (5년 후 1회 시행)

◦ 스마트하이웨이 종합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세부과제별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 전략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비전과 방향 설정

- 주요연구내용

․ 목표 및 전략 제시

․ 스마트하이웨이의 정의

․ 스마트하이웨이의 중장기 개발방향 제시 

- 추진전략

․ 기존 고속도로와 차별화되는 차세대 초고속도로로서의 스마트하이웨이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국가인프라의 첨단화 및 고급화 차원에서 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 및 기능 분석

- 주요연구내용

․ 기존 국가간선도로망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스마트하이웨이의 국토공간구조상의 역할 및 기여도 정의

․ 선진외국의 차세대 도로계획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의 필요성 및 당위성 도출 

- 추진전략

․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기술은 그간 선진국 도로정책 및 계획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나, 직접 초고속 도로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나 기존 도로와의 기능분담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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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는 크게 선진 외국의 초고속 도로망 계획에 대한 벤치마킹 부분과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과 기능 규명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규명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 특히 스마트하이웨이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을 통해 

스마트하이웨이의 도입 타당성을 규명하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및 노선계획 수립

- 주요연구내용

․ 스마트하이웨이 설계의 기본 방향 정립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 국가기능 분포에 따른 상호 기능적 연계성 

분석 그리고 장래 수요 예측을 통한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설정

․ 스마트하이웨이 노선계획 수립 : 현황 조사 및 기술 검토, 신개념 고속도

로 기술을 바탕으로 노선계획 수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연계 관리

․ 구간별 비용 산출

- 추진전략 

․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기술은 그간 약 10여만 km의 도로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많은 연구와 현장적용 경험을 통해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나, 

직접 초고속 도로망의 구성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본 과제는 기존 도로망체계에 신규 시스템이 추가되는 형태로 이들의 

효율성에 대한 네트워크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도로나 국가기능간의 연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그 외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심과제별로 개발된 요소기술을 적시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의견교환과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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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구내용

․ 스마트하이웨이 로드맵 작성 및 관리방안 제시

․ 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계획 수립 : 우선순위 결정 기법 개발 및 노선별․

구간별 우선순위 결정,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

․ 스마트하이웨이의 파급영향 및 기대효과 제시 : 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 도출과 단계별 성과평가 및 분석 결과 제시

- 추진전략

․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기술은 그간 도로정책 결정이나 계획 과정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며, 논리 확보를 위한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초고속 도로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나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본 과제는 최근 선진국의 도로계획과정에서 새로이 고려하고 있는 효과

항목이나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연계된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정성적 항목에 

대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선진 외국의 도로망 계획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 방법과 효과

분석방법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방법 그리고 효과분석 방법론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주요연구내용

․ 중장기 로드맵의 구성 요소 도출

․ 각 핵심과제별 요소기술 개발 로드맵의 종합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간 연계도 

작성 (연관성 분석)

․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수정․보완 (5년 후 1회 시행)

-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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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기술의 연계성․중복성을 감안한 통합 로드맵 작성

․ 철저한 로드맵 평가․검증과 로드맵에 결과를 반영한 혁신 로드맵 작성 

․ 다양한 핵심과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소기술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요소기술 간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로드맵 작성

․ 로드맵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면서 각 단계별 목표

의 달성도를 점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총괄연

구관리팀에서 용이하게 이해하고, 평가․검증을 거쳐 다시 로드맵에 반

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앞서 언급한 평가․검증 그리고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을 전산처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실천성이 중

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할 로드맵 역시 주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로드맵이 되어야 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종합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주요연구내용

․ 기존 고속도로의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스마트하이웨이 재원조달 대안 모색

․ 재원조달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확보가능한 재원규모 산정 및 단계별 활용 방안 제시

- 추진전략

․ 단일사업으로 막대한 투자비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기존 한국도로공사의 재원분담 역할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주체 참여를 

유 도 함 으 로 써  효 율 성 을  극 대 화 하 는  등  기 타  재 원 조 달  가 능 성 에  대 한 

검 토 를 통해 국가적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2.3 연구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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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장기 기본계획과 로드맵 작성이 주요 목적이며, 이들 연구는 

연구초기에 완료하여 전체 연구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 1단계 (2007～2008) : 중장기 기본계획 및 로드맵 작성

- 2단계 (2012) : 중장기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정 및 보완

◦ 본 과제는 1단계에서 주로 기본계획 작성 과업으로 수행된다. 

- 1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과 방향 설정

․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 및 기능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및 노선계획 수립

․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종합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로드맵 작성 시행

◦ 2단계에서는 주로 로드맵 수정과 기본계획의 수정(후반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초기년도에 작성한 기본계획의 수정을 2012년도에 시행 

2.2.4 연구 추진 전략 및 기술 및 성과로드맵

□ 전략적 목표

◦ 다양한 기술 및 정보, 기존시스템과 신규시스템의 통합적 계획

◦ 국토균형발전 등 국토이용과 연계된 계획

◦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국제 경쟁력 있는 계획 

□ 연구개발 전략



30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상세기획연구 최종보고서

◦ 도로네트워크의 통합적 계획 

- 기존 도로와 신규 첨단도로의 네트워크 통합, 기술적 통합을 지향함

◦ 국가균형발전 지원형 계획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국가기능의 분산배치에서 발생하는 기능간 이동 

및 연계 수요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계획

◦ 첨단도로운영을 고려한 도로계획 

- 기존 도로의 틀에서 벗어난 유비쿼터스 개념의 도로설계와 이에 적합한 

IT 기술의 접목을 통한 첨단 도로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주민친화적인 도로계획

- 노선계획 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주변 및 관련 민원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로계획 수립

◦ 실천 가능한 도로계획 

- 국내외 전문가와 선진사례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로망 구성 및 노선계획 수립

□ 사업지원 전략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 그리고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관련기관의 

참여를 통하여 현장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로 시장에서 개발즉시 수

용 가능하도록 한다.

- 정부출연연구소는 과제개발과 민간과 정부의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

- 대학은 R&D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의 수요와 공급 조정 기능을 

하면서 연구개발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한다.

- 민간은 대학의 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수요와 현장 적용성 검증 등에 적극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발기술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홍보와 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성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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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단계별 기술개발 내용

2.2.4 추진체계

□ 추진체계

◦ 스마트하이웨이 역할 및 기능 분석

- 본 연구는 산-학-연-관 연계와 협조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특히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이나 현지 방문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도로기본 계획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들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및 노선계획 수립

- 본 연구는 신규 개발된 요소기술을 노선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핵심과제와 

총괄과제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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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도로 설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외국 전문가들의 초청 혹은 현지 

방문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도로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노선 중복이나 설계 오류 등의 시행착오가 

재현되지 않도록 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 본 연구는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진에 경제학 분야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의견교환채널을 확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 외국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위해 역시 외국 전문가 의견수렴과정과 현지 

방문을 통한 조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5 연차별 성과목표

□ 연차별 성과목표

표 2-2 연구목표(스마트하이웨이 방향 설정)

연구목표
1～2차년도

(1차 계획)

6차년도

(수정계획)
성과물

￭ 스마트하이웨이 필요성 및 당위성 도출 당위성 및 필요성 도출 - 보고서

￭ 차세대 고속도로 해외사례 분석 사례분석 결과 수정․보완 보고서

￭ 스마트하이웨이 정의 정의 제시 - 보고서

￭ 스마트하이웨이 비전과 방향 설정 비전과 방향 제시 수정․보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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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구 목표(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상)

연구목표
1～2차년도

(1차 계획)

6차년도

(수정계획)
성과물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제시 수정․보완 보고서

￭ 스마트하이웨이 노선계획 수립 노선 선정 결과 수정․보완 보고서

￭ 구간별 비용 산출 비용산출 결과 수정․보완 보고서

표 2-4 연구목표(스마트하이웨이 로드맵 작성)

연구목표
1～2차년도

(1차 계획)

6차년도

(수정계획)
성과물

￭ 로드맵 구성요소 도출 구성요소 제시 - 보고서

￭ 구성요소간 연관성 분석 연관도 제시 수정․보완 보고서

￭ 로드맵 제시 단계별 로드맵 제시 수정․보완 보고서

표 2-5 연구목표(투자 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연구목표
1～2차년도

(1차 계획)

6차년도

(수정계획)
성과물

￭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과 수정․보완 보고서

￭ 투자계획 수립 단계별 투자계획 수정․보완 보고서

￭ 파급영향 및 기대효과 제기
정성적․정량적 

효과분석
수정․보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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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 및 기능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의 정의를 통해 스마트하이웨이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들을 정의한다.

- 예를 들어, 기존 고속도로와의 상이한 개념적․기능적 정의 도출

◦ 스마트하이웨이의 대외 홍보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여,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의 논리를 확보한다.

◦ 선진외국의 차세대 도로계획을 분석하여 차세대 도로의 국제적 추세를 분석하고 

스마트하이웨이의 장래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이동성 보장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정의와 기능 정립을 통해 스마트하이웨이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들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차세대 초고속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건설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대외 경쟁력있는 차세대 도로계획 

기법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첨단도로계획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세계적으로 차세대 도로계획의 선발주자로서 세계 시장 선점 및 국가 인프라 

수준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

◦ 도로건설산업과 IT산업의 접목을 통해 도로분야의 선진화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도로건설시장에 첨단화된 한국형 차세대 도로의 진출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의 IT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및 노선계획 수립

◦ 장래 스마트하이웨이의 단계별 네트워크를 제시함으로써 국토공간에서 스마트

하이웨이의 역할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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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 국토에 분산 배치되는 국가기능의 연계성 및 접근성 평가의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 장래 수요예측을 통해 스마트하이웨이의 수요를 추정하고 스마트하이웨이의 

폭원 등 기초 규모를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각 핵심과제에서 제시되는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하이웨이 노선의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이들 중 일부 구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수준으로 설계한 후 이 구간에 대한 feedback 자료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 DB를 제공한다.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구간별 비용을 산출하여 추후 소요예산을 산정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전국토에 분산 배치되는 국가기능의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여 

보다 신속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각  핵 심 과 제에 서  요소 기 술 을  직 접  설 계 에  적 용 함 으 로 써  실 용 가 능 성 을 

진 단 하 고  실 제 국 제적 으 로  차 세 대  도 로 건 설 의  선 두 주 자 로 서  해 외 시 장 

진 입 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차세대 도로기술을 국내외 시장에 파급하고, 관련기술 수준의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의 도로계획기법 제시를 통해 도로건설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과제전반의 총괄관리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사업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한 사업의 연계성 확보 및 중복 방지 등 사업의 

연차별 단계별 추진 및 관리방안 제시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 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계획 수립을 통하여 중장기 로드맵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본계획의 단계적 추진방안과 역할을 규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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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테스트베드 결정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과 분석기법을 작성하여 파급

영향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향후 사업 홍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정량적․정성적 효과분석을 통해 스마트하이웨이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으며, 대국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도로사업의 기대효과 분석 기법의 선진화가 가능해 질 것이며, 추후 도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지금보다 좀 더 논리적이고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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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3.1 연구배경 및 목표 : 정의, 비전, 목표

□ 배경

◦ 스마트하이웨이는 종전의 도로와는 달리 도로기술에 IT기술, 자동차기술을 

융합하여 안전성(Safety), 이동성(Mo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le), 지능성

(Advanced), 미래지향성(Tomorrow), 정시성(Reliablity)를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로를 지향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스마트하이웨이는 설계속도 160km/h의 초고속주행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도로-차량-통신기술의 연계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종전의 

도로와는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따라서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을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관련

법령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스마트하이웨이의 건설․유지․관리․개선이라는 스마트하이웨이를 둘러싼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행 도로관련법령은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는 사권 행사의 제한, 도로의 

종류별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사용관계에 대한 규제, 장애물의 

강제철거절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로통행방법의 제한, 

안전을 위한 속도규제 등 도로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찰법적 목적을 실현

하는 법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스마트하이웨이가 추구하는 IT기술 및 자동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 한  지 능 형  도 로 개 념 을  구 현 하 기  위 해 서 는  도 로 관 련 법 령 뿐 만  아 니 라 

정보통신 관련법령, 자동차관련법령과의 융․복합도  고 려 하 여 야  한 다 . 

◦ 더불어 도로의 건설․유지에 따른 소음 등과 같은 환경문제도 법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한다.

◦ 결국, 초고속주행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하이웨이를 원활히 형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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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과 같은 소극적 질서작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전의 도로

관련법령에서 벗어나 IT기술 및 자동차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도로로서 법제도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도로행정에 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법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입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이론적․입법실무적 전략과 

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필요성

◦ 현행 도로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하이웨이가 가지는 

법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법제도적인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제

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여 할 것인지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스마트하이웨이가 추구하는 것처럼 IT기술, 자동차기술과의 체계적합성을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도로관련법령, 정보통신 관련법령, 자동차관련법령은 각각 다른 대상에 대하

여 규율하고 있으며, 규율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이에 반해서 스마트하이웨이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면서 IT기술 및 자동차

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종전의 도로기능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각각 다른 대상의 융․복합체로서의 스마트하이웨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간의 체계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 

법령 간 정합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입법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한 후에 입법모델의 수립과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방향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련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 정책주체와 정책대상의 구분 

등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다수 존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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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의 전략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입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섭하고 있으며, 때로는 입장의 차이로 좌절되

기도 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 따라서 실제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

고 분석함으로써 입법과정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 목표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의 필요성 기초 연구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안) 작성 추진 기본 계획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입법 전략 추진 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과 기존 도로관련법과의 연계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제정 관련 부처와의 협조 및 협력, 지원 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제정 로드맵 개발

2.3.2 세부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

(1)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적 위상과 법제도적 타당성․필요성 연구

□ 주요연구내용

◦ 현행 도로관련법령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적 위상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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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고속국도법

고속국도시행령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방공기업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등

그림 2-3 현행 도로관련 법령체계

◦ 우선, 도로행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로법」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는 「도로법」상 도로의 개념 속에 스마트하이웨이를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켰을 때 어떤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는가, 포함시키지 않고 

새로운 범주로 파악했을 때 현행 「도로법」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 도로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과 

스마트하이웨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스마트하이웨이를 고속국도로 볼 것인지, 그렇다면 스마트하이웨이와 종전 

고속국도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사업방식에 따라서는 유료도로법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함. 특히 비재정 

사업으로 하는 경우 유료도로법과의 충돌문제 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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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관리권에 기초한 「도로법」과 도로행정의 다른 한축을 담당하는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물경찰법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공물경찰법제란 도로, 하천의 질서유지․안전 등의 경찰상의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한 법체계를 말하며, 도로에 관한 경찰법제는 「도로교통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 따라서 스마트하이웨이가 추구하는 초고속주행환경과 도로질서․안전성의 

강화 및 조화를 위해서는「도로교통법」에 대한 검토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하이웨이가 현행 도로관련법령 아래에서 어떤 

법적 위상을 가지는지, 현행 도로관련법령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2-6 관련 법령 및 주요쟁점

법 령 명 주 요 쟁 점

「도로법」 현행 도로의 개념 등과 스마트하이웨이의 관계 정립 등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설계기준 등 스마트하이웨이와의 

충돌 규정 등 재검토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 스마트하이웨이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보완 필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스마트하이웨이와 다른 도로의 연결 등에 관한 규정 검토

「도로교통법」 스마트하이웨이에 필요한 교통안전조치 등 추가보완 검토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규칙의 스마트하이웨이에의 적합성 검토

「유료도로법」
비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 유료도로법과의 충돌 또는 보완사

항 검토

「고속국도법」, 

「고속국도의 노선지정령」

스마트하이웨이의 성격에 따라 관련규정 재검토 및 추가 보

완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 강화 필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스마트하이웨이와의 충돌 여부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관제시스템 도입시 통신 관련 법령과

의 충돌 여부 또는 추가보완 근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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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별 노선지정 및 인정

(도로법 제12조～제18조

고속국도법 제3조)
노선인정의 공고

(도로법 제19조)

노선의 변경․폐지공고

(도로법 제20조)

관계기관장과 협의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도로법시행령 제10조4)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결정

도로구역(도로세부계획)결정

(도로법 제25조, 시행령 12조의6)

용지매수
도로구역확정 및 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 제2항

도로계획의 확정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2)

유료도로공사시행공고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도로계획확정공고

(도로법 제24조의 3)

도로공사 시행

공사의 완료(폐지)

유료도로공사(폐지) 

완료공고

(유료도로법 제6조제2항)

사용개시공고

(도로법 제28조)

사용개시

(도로법 제28조)

그림 2-4 도로관리청의 일반적인 도로설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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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비도로관리청)

(유료도로법 제2조제1항)

허가(도로관리청)

변경승인(도로관리청)

공사시행

(비도로관리청

시행공고(비도로관리청)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제12조제2항)

사업변경승인신청․신고(비도로관리청)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6조제2항)

공사(폐지)완료공고(비도로관리청)

(유료도로법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사용개시공고(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8조)

공사완료

(비도로관리청)

준공검사(도로관리청)

(도로법시행령 제16조제4항)

사용개시(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8조)

그림 2-5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설치절차

□ 연구방법

◦ 도로의 역사, 도로행정의 변천, 도로의 기능적 변천, 도로를 둘러싼 사회적 

환 경 ․ 기 술 적  환 경  등 에  대 한  사 실 적  접 근 을  통 해 서  「 21세 기  도 로 의 

사 회 적 위상」을 파악한다.

◦ 「도로법」을 비롯한 도로관리권에 기초한 법령체계와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도로경찰권에 기초한 법령체계를 구분하여 현행 도로관련법령체계를 

분석한다.

◦ 스마트하이웨이와 유사한 선진국 입법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 관련 전문가 및 행정기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지향적․실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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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관련법령․정보통신관련법령․자동차관련법령의 체계적합성 확보방안 

연구

□ 주요연구내용

◦ 제2단계로 도로관련법령에 대한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정보통신 

관련법령․자동차 관련법령의 체계적합성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즉, 스마트하이웨이 자체가 IT기술․자동차기술의 융․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서로 다른 법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간의 체계를 

상호 조화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관련법령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련법령에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등 관련 하

위법령체계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 연구방법

◦ 정보통신관련법령․자동차관련법령이 각각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로관련법령과의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여 제시한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 관련법령․자동차 관련법령의 

개정방안을 모색한다.

◦ 선 진 국 의  입 법 사 례  등  비 교 법 적  분 석 을  통 하 여  도 로  관 련 법 령  체 계 와 

정 보 통 신 관련법령․자동차관련법령의 체계적합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및 

필요성 논리를 개발한다.

(3) 입법대안 모색연구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결과와 2년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가능한 입법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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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제의 개정 소요 및 신법 제정시 검토해야할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도로관련법령

 ․「도로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

 ․「도로교통법」및 하위법령의 개정안

 ․「고속국도법」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안

자동차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정보통신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

 ․「전파법」의 개정안

그림 2-6 현행 법제 개정 소요

스마트하이웨이의 

건설에 필요한 법령

․스마트하이웨이의 개념

․스마트하이웨이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

․스마트하이웨이 건설에 필요한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 등 

국민의 재산권과의 관련 근거

․스마트 하이웨이 건설주체에 관한 규정

․스마트하이웨이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법적 근거

․정보통신관련법령․자동차관련법령의 수용 여부 등 

스마트하이웨이의 

관리에 필요한 법령

․스마트하이웨이관리권과 스마트하이웨이경찰권에 관한 규정

․스마트하이웨이의 관리주체에 관한 특례규정

․스마트하이웨이의 유지․보수 및 개선 등 관리에 필요한 

특례규정 

그림 2-7 신법 제정시 검토사항

□  연구방법

◦ 개정안 또는 신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조문별 해설을 통하여 관련 

조문의 입법타당성 설명

◦ 조문별 입법타당성 설명자료에는 관련 유사입법례 및 선진국 입법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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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필요성 제시

(4) 입법추진전략 수립 연구

□ 주요연구내용

입법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원입법방식과 정부입법방식의 차이점 분석

․입법방식에 따른 강점․약점 분석

․스마트하이웨이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입법방식의 

적용방안 모색

관련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소 검토 

및 부처간 협의논리 제시

․도로행정 관련 행정기관 간 이해관계 분석

․도로행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

해관계 분석

그림 2-8 타당성 검토 및 갈등요소에 따른 협의 논리 제시

정부입법 추진시 공청회 등 

법정절차 지원방안 모색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심사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

의원입법 추진시 법정절차 

지원방안 모색 

․입법해설자료

․입법타당성 및 필요성 입증자료 등

그림 2-9 법정절차 지원방안



총괄과제 47

입안  장관결재 / 제․개정이유, 주요골자, 제․개정조문,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부처 협의

부패영향평가

토지이용규제심의

 실․국장전결 / 10일 이상

⇩

입법예고  실․국장전결 / 관보게재 의뢰/ 20일 이상, 인터넷 등 홍보

⇩

당정협의  법률 및 대통령령안 차관회의 상정 2주전까지, 부령은 확정전에

⇩

규제심사  실․국장전결 / 규제개혁위원회 / 2일～60일

⇩

법제처심사  실․국장전결 / 법률안50부․대통령령안30부․부령안7부

⇩

차관․국무회의

⇩

대통령재가

⇩

국회제출  법제처→국회 의안과(총700부)

⇩

법률안 정부이송

⇩

국무회의  공포안 의결

⇩

공포  법제처(총무과)→행자부(법무담당관실)에 관보게재 의뢰

⇩  *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이내 공포

효력발생  부칙으로 정한 시행일에 효력발생

그림 2-10 입법 총괄흐름도

 ※ 대통령령 : 국회심의절차를 제외하고는 법률과 동일

 ※ 부령 : 차관․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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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발의(제출)
․ 국회의원(헌법52, 국회법79①)

․ 정부(헌52)

․ (국 81①)

․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가능
본 회 의 보 고

상임위원회 회부 관련위원회 회부

(국 83)

상임위원회 상정 ․회부후 15일경과후 상정(국 59)

제안자 취지설명 ․(국 58①)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 58①)

대 체 토 론 ․(국 58①)

연석회의 ․(국 63)

공 청 회 ․ (국 58⑤․64)

청 문 회 ․ (국 58⑤․6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국 58②), 회부후 5일경과후 상정가능(국59)

축 조 심 사 ․(국 58①)

찬 반 토 론 ․(국 58①)

의견제시 관련위원회 심사․의결

상임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국 86)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제출 (국 66①)

본회의 의결

법률안 정부이송

그림 2-11 국회입법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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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국내외 현황 및 여건 분석

□ 선진국 연구 동향

◦ 일본

- 일본은 도로구조령의 개정을 통하여 “모빌리티 중시”에서 “종합적 유틸리티 

중시”로 도로개념을 전환하고, 고규격간선도로에서의 추월구간 2차선구조 

도입, 승용차전용도로(소형차로)의 도입, 중앙분리대폭원의 특례치 축소, 도로

구조에 관한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등을 통하여 종합적 유틸리티 중심의 

도로의 실현을 시도하고 있다.

- 또한, 도로경찰권의 담당주체인 일본경시청은 “규제속도의 현상에 관한 조

사연구(2006～2009)”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규제속도의 바람

직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7 속도 규제

현행 도로규제속도 일반도로 60Km/h, 고속도로 100km/h

 속도규제의 기본원칙 

ㆍ설계속도 : 도로의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 

속도를 말하며, 곡선반경, 시거리와 같은 선형요소 등이 이와 관련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차선 및 노견 등은 설계속도와 직

접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요소는 주행속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ㆍ규제속도 :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기초하여 공안위원회가 행하는 

교통규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공해 및 기타 도로의 

교통에 기인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미국

- 미국의 경우는 1995년에 전국도로체계지정법(NHS Act)에서는 전국차원의 

최고속도제한에 관한 연방규제를 삭제한 바 있다. 따라서 각 주의 교통국에 

의하여 속도규제 및 운용이 정해져 있고, 주별로 그 내용이 다르다. 미국의 

도로에서의 속도규제에 관한 일반적 운용은 지역구분이나 주변토지 이용

상황에  의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

․ 스쿨존 도로 : 25-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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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도로 : 40-50km/h

․ 시가지 도로 : 55-70km/h

․ 도시내 고속도로 : 70-110km/h

․ 주내의 고속도로 : 90-110km/h

․ 주간의 고속도로 : 105-120km/h

- 이에 더하여 텍사스주 등에서는 대기오염 등의 환경요인이나 야간의 속도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 최근에는 도로혼잡상황이나 기상요인 등을 고려하여 규제속도를 변경하는 

가 변 속 도 규 제시 스 템 이  도 입 되 었 다 . 이  시 스 템 에  의 하 여  교 통 의  원 활 한 

흐 름 이 나 교통사고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유럽

표 2-8 유럽의 속도규제 현황

국가명 주요 내용

영국

영국 최초의 고속도로에는 속도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의 다발에 

따라 110km/h가 적용되고 있으나, 스코틀랜드경찰관계자나 영국운전자협회에

서는 이 속도제한을 환화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음.. 

또한 영국의 최대 야당인 보수당은 고속도로에서의 속도규제를 130km/h까지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독일

독일의 아우토반은 규제속도구간을 제외하고는 속도제한이 없지만, 주거지를 

통과하는 등의 특정구간에서는 자동자에 의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속도

규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트럭, 버스, 견인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속도규제를 하고 있음.

프랑스

프랑스 당국에서도 가변속도규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건조한 노면의 경우 고속도로의 규제속도는 130km/h이지만, 우천시에는 

110km/h로 하고 있음.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고속도로의 속도규제는 130km/h이지만, 커브구간과 우천시에는 

110km/h로 되어 있음.

신설된 직선구간에서는 150km/h를 제한속도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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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외국의 사례에서는 지역구분, 주변토지이용상황 및 도로구조에 따라 속도

규제가 정해져 있다.

◦ 또한 외국의 경우 기상조건이나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규제속도를 변경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 외국에서는 건조노면상태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 기상요인이나 

노면상태를 고려한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에 관한 실천적인 

시험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외국의 경우는 규제속도를 중심으로 한 도로의 안전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중에서 스마트하이웨이의 실현을 위하여 고려

되어야 할 법적 중요쟁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즉, 외국에서 규제속도가 높은(예컨대 130km/h 이상) 경우를 중심적으로 

속도, 환경, 안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스마트하이웨이가 추구

하는 내용을 법제도적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연구 동향 및 수준

◦ 국내에서는 안전관련 교통사고(무면허운전, 음주 및 과로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가 소통관련사고(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차로위반 등)보다 증가

하는 추세에 따라 교통안전관련 규제의 강화가 주장되고 있다.

◦ 그밖에 도로교통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에 관한 법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 자동차․정보통신․도로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요청된다.

2.3.4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술 및 성과로드맵

□ 단계별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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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단계별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1～3차년도

○도로의 법적 개념 변화 분석을 통한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제화

○기 존  도 로 와  스 마 트 하 이 웨 이 의  차

별 성  확보 

○스마트하이웨이가 추구하는 가치(안

전성, 이동성, 지속가능성, 지능성, 

미래지향성, 정시성)의 법제도적 추

구 필요성 제시

○도로기능의 변화에 따른 도로관련법

령의 한계 및 문제점 도출

○기존 도로관련법령체계의 분석을 통

한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적 개념 도

출

○기존 도로관련법령체계상 스마트하

이웨이 적용가능성 검토 및 한계 도출

○도로문화의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스마트하이웨이의 사회적 필요

성 및 정책적 추진 필요성 논리 개발

○선진국 도로관련 입법동향 파악을 통한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제화 필요성 도출

○유사입법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화 

논리 제공

3～5차년도

○도로관련법령에 대한 1～3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정보통신 

관련법령․자동차 관련법령의 체계

적합성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및 수립

○도로관련법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통신관련법령․자동차관련법령의 체

계성 확립

○스마트하이웨이 자체가 IT기술․자

동차기술의 융․복합을 지향하고 있

으나, 관련 법령은 서로 다른 법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간의 

체계를 상호 조화롭게 재구성

○정 보 통 신 관 련 법 령 ․ 자 동 차 관 련 법 령

의 분석을 통한 도로관련법령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5～7차년도

○실질적인 입법안 마련으로 사업 및 

입법추진 지원

○입법추진전략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제도적 틀 제공

○정책협의체 구성 및 지원

○단계별 입법절차에 대응하는 수시지

원체계 정립

○공청회 등 법정절차 대응논리 제공

⇓

○ 현행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 도출을 통한 법 제정․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확보

○ 구체적인 입법대안 모색을 통한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 현장지향적․실무지향적 연구를 통한 입법반영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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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표 2-10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년도 주 요 연 구 내 용

1차년도

․현행 도로관리법령(「도로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의 체계 분

석을 통한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적 개념 정립

․선진국 도로관리법제의 체계 및 특성 분석을 통한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제화 

대응논리 도출

2차년도

․도로관리법령과 도로경찰법제의 관계 분석

․「도로교통법」등 도로경찰법제와 스마트하이웨이의 관계 분석

․선진국 도로경찰법제의 체계 및 특성 분석을 통한 대응논리 도출

3차년도

․현행 정보통신관련법령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도로관련법령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및 현행 정보통신관련법령의 한계에 대

응하는 법리 개발

4차년도

․정보통신 관련법령․자동차 관련법령의 체계적합성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및 수립

․도로관련법령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및 현행 자동차관련법령의 한계에 대응

하는 법리 개발

5차년도

․현행 도로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

․정보통신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

․자동차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

6차년도
․스마트하이웨이 건설을 위한 신법제정안 제시 및 입법지원

․스마트하이웨이 관리를 위한 신법제정안 제시 및 입법지원

7차년도

․입법방식의 장점, 단점 분석을 통한 입법추진전략 제시

․정책협의체 구성 방안 도출 및 수행지원

․공청회 등 법정절차 대응논리 제시 및 수행지원

□ 사업지원 전략

◦ 기술개발의 성과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담당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업단을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 및 정책추진담당자가 참여하는 입법추진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 단계별 연구성과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입법추진주체

(국회 등)와의 사전교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국회 내에 「스마트하이웨이정책포럼」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다.



54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상세기획연구 최종보고서

기  술  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비고

○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적 위상과 

법제도적 타당성․필요성 연구

 ▪「도로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과 스마트하이웨이의 

관계 분석 및「도로교통법」등 

도로경찰법제와 스마트하이웨이의 관계 

분석

○ 

도로관련법령․정보통신관련법

령․자동차관련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방안 연구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등 

정보통신관련법령과 스마트하이웨이의 

관계 분석

 ▪「자동차관리법」등 자동차관련법령과 

스마트하이웨이의 관계 분석

○ 입법대안 모색연구

 ▪현행 도로관련법령의 개정안 및 

수정보완 지원

 ▪현행 정보통신관련법령의 개정안 및 

수정보완 지원

 ▪현행 자동차관련법령의 개정안 및 

수정보완 지원

 ▪스마트하이웨이의 건설에 필요한 

신법제정안 및 수정보완 지원

 ▪스마트하이웨이의 관리에 필요한 

신법제정안 및 수정보완 지원

 ▪입법방식에 따른 법정절차 지원방안 

개발

○ 입법추진지원전략 수립연구

 ▪입법방식(의원입법/정부입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관련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소 검토 및 협의논리 개발

□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표 2-11 SMART Highway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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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추진체계 (해외인력, 연구진 등)

□ 추진체계

◦ 도로법령관련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문단에는 대학교수, 정

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관련 행정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가한다.

◦ 연구진의 구성은 법제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도로 및 교통정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지향적 연구가 추진되도록 한다.

◦ 사업단을 중심으로 연구단계별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평가체계는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가능한 국회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3.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현행 도로관련법령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도로관련법령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스마트하이웨이와 기존 

도로와의 차별성 도출 및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제도적 위상을 정립하고,

◦ 스마트하이웨이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제정․개정의 필요성 논리를 개발하며,

◦ 선진국의 유사입법 분석을 통한 도로관련법령의 제․개정 방향 설정의 기

초자료로 활용한다.

□ 도로관련법령과 정보통신 관련법령․자동차관련법령의 체계적합성 확보방안 연구 

◦ 스마트하이웨이가 추구하는 도로기술과 정보통신기술․자동차기술의 융․

복합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고

◦ 관련 기술의 융․복합으로 인한 도로개념의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제도적 

대응 모색 필요에 대한 설득 자료로 활용한다.

□ 구체적인 입법대안 모색 연구

◦ 구체적인 입법대안과 각각의 입법취지, 조문별 해설 등 구체적인 입법자료 

제시로 정책담당자의 입법추진에 활용하도록 한다.

◦ 행정기관간 정책협의체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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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추진전략 연구

◦ 입법추진방식의 최적 적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추진에 기여

한다.

◦ 법정절차 등 필요한 입법절차에 대한 대응논리 제공으로 정책담당자의 입

법추진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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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2.4.1 연구배경 및 목표 : 정의, 비전, 목표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SMART Highway 사업에 있어서 기술개발은 과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시

행되고 있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방안

의 검토 및 추진이 요구된다.

◦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의 최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십 개의 세부단위과제로 나뉘어져서 분업화되어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프로세스 개선과 기술의 대안 창출 측면의 

사업단 내 기술개발과제의 총괄 관리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SMART Highway 사업의 수행결과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고 파

급효과 에  대 한  기 대 가  크 기  때 문에  기 획  단 계 부 터  연 구 결 과 가  도 출되 어 

실 용 화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개발기술의 가치향상을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SMART Highway 사업의 기술개발과정의 유일성, 일방향성 등을 보완하

고, 기술개발 성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술과 경제적 측면을 동

시에 고려한 기술개발의 가치향상을 위한 기법 개발 및 적용이 긴요하다.

◦ SMART Highway 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 및 관

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과 기술

변화를 단계별로 분석․검토하여 연구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

련하여 명확한 기술개발 목표 및 전략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 기술개발사업의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 분

석하고 사업절차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성과를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최적화 및 사업추진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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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성과는 바로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화 기술이므로 개발된 기술을 기술적, 경제적인 관

점에서 가치향상을 목표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이 건설 산업에 환원될 필요가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는 첨단의 시공기술과 및 교통운영기술이 집약된 도로로서 

이를 위한 별도의 추진전략과 도로의 유지관리, 교통정보의 수집 및 긴급

구난 등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 미래도로시장에서 스마트하이웨이 기술 선점을 위하여 개발기술을 모듈화, 

상품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로의 신설 혹은 기존도로의 기능개선 

등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연구목표

◦ 합리적․경제적으로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단과는 

물론 각 핵심과제의 가치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절차(프로세스) 매뉴얼을 

개발한다.

◦ 성과지향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기술개발 가치향상기법(VE) 개발을 통한 

Test Bed 설계(기본, 실시) 및 시공 VE를 실시한다

2.4.2 주요 연구내용

□  주요 연구내용

◦ SMART Highway 기술개발 설계 및 시공 가치향상기법(VE) 기법 개발

- SMART Highway 기술개발 설계 및 시공 가치향상기법(VE) 개발

◦ Test Bed 설계(기본, 실시) 및 시공 VE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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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SMART Highway VE 실시토록 전문가 그룹(VE 전문가, 세부단위별 전

문기술인력(도로, 교통, 경제, 첨단기술, 기술정책 등))을 운영한다.

◦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 도로 기술자의 기술적 판단을 활용한다.

2.4.3 국내외 현황 및 사례 

□  선진국 기술개발 동향

◦ 미국정부의 사업평가

-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사업평가는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도입한 각종 

사회정책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평가를 도입(Rist 

1990)하였다. 미국 정부는 자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1960

년대 관리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 

PPB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성과를 측정 및 평

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기법을 확산하였다.

․ PPBS는 측정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1970년대에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도 사업평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서 1979년 OMB에서 작성한 

회람(OMB Circular No. A-117, "Management Improvement and the 

Use of Evaluation in the Executive Branch)을 통해 행정부 내의 모든 

기관이 정책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영선 2000)

- 의회에서도 행정부의 각종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회계감사원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를 통해 사업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GAO가 성과측정 및 평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program)이란 확인 가능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진 활동

(activity), 프로젝트(project), 직무(function), 또는 정책(policy)을 포함하

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GA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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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는 프로그램의 잘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나 필요시 수행하는 체계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 미국에서 사업평가와 성과감독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는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

이다.(고영선 외 2004) 즉, 미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사업단위의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

하고 있다

◦ 미국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 미국은 1949년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 이후 앞서 설명한 PPBS를 

거쳐 최근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까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 G PR A 에  따 라  각  부 처 와  정 부 기 관 은  전 략 계 획 서 , 연 간 성 과 계 획 서 , 연 간

성 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전략계획서에는 부처의 임무선언문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그 하부에 산출 목표를 명시함. 산출목표는 

성과목표를 통해 구체화되며,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는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되는 체계이다.

-  GPRA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는 재무관리체계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CFO(Chief Financial officers Act)를 제정하였다.

․ CFO법에 따라 주요 정부 부처에 최고재무관을 임명하고 OMB의 지도하에 

부처별 재무관리를 총괄한다. CFO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관리상의 문제를 나타낸 사업이 노출되었다.

․ 이에 CFO법을 확대하여 1994년 정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 GMRA)을 제정하고 부처별 회계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 또  1997년 부 터 는  재 무 장 관 이  OM B와  협 력 하 여  연 방 정 부  전 체 의  회 계

보 고 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원장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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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RA를 바탕으로 OMB는 성과와 비용사이의 연계 강화에 노력한다. 

즉, OMB는 각 부처가 회계보고서 작성 시 GPRA의 전략계획서 및 연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체계에 맞추어 항목별 비용을 정리한다.

․ 또  2002년 부 터  각  부 처 는  CFO법 에  따 른  회 계 보 고 서 와  G PRA 의  성 과

보 고 서를 통합하여 책임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를 제출한다. 즉, 성

과예산을 통해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CFO법과 

GMRA를 통해 성과와 비용간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영선 외 2004)

◦ OECD 국가의 성과관리시스템

- OECD 국가의 성과관리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경향을 

보면 점검, 분석, 평가, 환류의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4가지 과정 모두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 검

추진중인 시책(과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집행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당

초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를 판정함. 

정책과제가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통제하는 계획적 추진이 목적임. 

분 석

추진중인 시책(과제)에 대하여 주기적 또는 수시로 그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수립‧제시함. 문제점 발생 여부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주된 목적임. 

평 가

연도말 또는 기간을 구분하여 추진중인 시책 또는 완료예정인 시책에 대해 그 추진결

과 발생한 효과 및 영향 등을 평가하고, 차후 유사한 정책과제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

공 및 효율적 추진이 주된 목적임. 

환 류

(사후관리)

평가의 사후관리가 제도적 평가에서 큰 비중으로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고, 최근 성과

관리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강조될 뿐

만 아니라 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가져오는 촉매작용까지도 포함하는 환류체계를 수

반함. 

그림 2-12 성과관리 시스템의 4가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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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정부는 2006년부터 각 부처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

과목표관리 대상기관을 모든 부처로 확대 하는 등 재정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006년도 성과목표 관리제도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주요 제도 강화내용은 ① 성과관리대상을 26개 부처, 주요재정사업 → 모든 

부처(48개),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와, ② 지금까지 성과관리대상에서 제외

되어 왔던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15개 기금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또한, ‘90년대 초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성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연구

개발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 과학기술부(1991), 특정연구개발사업(’82～’89)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

합 분석

- 과학기술부(2001), 다년도 연구사업의 평가개념 도입방안

- 김정호(2003),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평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그러나, 국내외 동향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이나 연구개발의 성과분석을 

통해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 분석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해당 단위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평가 사례는 없다

2.4.4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술 및 성과로드맵

□ 단계별 추진전략

◦ 제1차 : VE 절차 및 계획 등 매뉴얼 작성, 기본설계 VE실시

◦ 제2차 : 실시설계 VE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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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 시공 VE 실시

□ 기술 및 성과로드맵

표 2-12 VE 적용 로드맵

기  술  명 ‘07 ‘08 ‘09 ‘10 ‘11 ‘12 ‘13 ‘14 ‘15 비고

○ VE 절차 및 계획 등 매뉴얼 

작성, 기본설계 VE실시

 ▪수행절차 및 계획 등 매뉴얼 작성

 ▪기본설계 VE 실시

○  실시설계 VE 실시

○ 시공 VE

2.4.5 추진체`계

□ 추진체계 

◦ Test Bed에 대한 설계 및 시공 VE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총괄기관에서 

수행한다 

◦ 기술개발 가치향상기법(VE) 관련  기술개발전문가의 자문 및 공동연구 등

으로 VE 적용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연구개발의 창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철저히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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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성 과 목 표 성 과 물 비 고

4-5차년도

▪SMART Highway 사업 준비

▪추진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기본설계VE시행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등

▪연구과제 평가지표 개발

▪수행절차서 마련

▪VE 결과 보고서

5-6차년도 ▪실시설계 VE 시행 ▪VE 결과 보고서

7-9차년도 ▪시공 VE 시행 ▪VE 결과 보고서

2.4.6 연차별 성과목표

표 2-13 연차별 성과 목표

2.4.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개발 가치향상기법(VE)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하여 국가건설R&D의 

획기적인 효용성 제고할 수 있고

◦ 대단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에 따른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고품질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추진 시 요구되는 기술 확보의 

효율화와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사업과 대별되는 신개념의 기술개발 및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간 발생할 각종 문제점과 현안을 감소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

전에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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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__3

제 3 장 ｜ 소요연구비

3.1 총 소요연구비 

3.1.1 소요연구비 총괄

□ 총 소요연구비

◦ 2008～2017년간 총 연구비는 약 53억원

◦ 과제별 총 연구비

- 사업단 총괄관리 및 지원 연구는 17억원 소요 

-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연구는 8억원 소요 

- 법/제도개선방안 연구는 12억원 소요 

- Test Bed VE 적용은 총 15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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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개발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총 연 구 개 발 비 명 세

단계 연도 세부연구과제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합계

I

1차년도
(07.10

～08.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74,000 - 274,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100,000 - 1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 -

소계 574,000 - 574,000

2차년도
(08.7

～09.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300,000 - 3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300,000 - 300,00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 -

소계 800,000 - 800,000

II

3차년도
(09.7

～10.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140,000 - 14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 -

소계 340,000 - 340,000

4차년도
(10.7

～11.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400,000 - 400,000

소계 800,000 - 800,000

5차년도
(11.7

～12.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400,000 - 400,000

소계 800,000 -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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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도 세부연구과제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합계

III

6차년도
(12.7

～13.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150,000 - 15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300,000 - 300,00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210,000 - 210,000

소계 860,000 - 860,000

7차년도
(13.7

～14.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150,000 - 15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00 -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200,000 - 200,000

소계 550,000 - 550,000

8차년도
(14.7

～15.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100,000 - 1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200,000 - 200,000

소계 300,000 - 300,000

IV

9차년도
(15.7

～16.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100,000 - 1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100,000 - 100,000

소계 200,000 - 200,000

10차년도
(16.7

～17.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100,000 - 1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 -

소계 100,000 - 100,000

연구비계 5,324,000 - 5,324,000

사업단 운영경비 및 상세기획연구비 5,376,000 - 5,376,000

총계 10,700,000 - 10,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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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비목별 연구개발 예산 

[단위 : 천원]

단계 연도 세부연구과제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

개발비
간접비 합계

I

1차년도
(07.10

～08.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65,000 149,500 50,000 9,500 274,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5,750 122,515 50,000 11,735 200,00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6,000 36,000 24,000 14,000 1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0 0 0 0 0

소계 106,750 308,015 124,000 35,235 574,000

2차년도
(08.7

～09.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65,000 189,400 36,000 9,600 3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63,000 136,403 75,000 25,597 300,00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52,000 74,000 49,000 25,000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0 0 0 0 0

소계 180,000 399,803 160,000 60,197 800,000

II

3차년도
(09.7

～10.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65,000 80,200 50,000 4,800 2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0 0 0 0 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50,000 37,000 34,000 19,000 14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0 0 0 0 0

소계 115,000 117,200 84,000 23,800 340,000

4차년도
(10.7

～11.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65,000 80,200 50,000 4,800 2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0 0 0 0 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65,000 61,000 49,000 25,000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150,000 147,000 60,000 43,000 400,000

소계 280,000 288,200 159,000 72,800 800,000

5차년도
(11.7

～12.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65,000 80,200 50,000 4,800 2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0 0 0 0 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65,000 62,000 48,000 25,000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150,000 147,000 60,000 43,000 400,000

소계 280,000 289,200 158,000 72,800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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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도 세부연구과제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

개발비
간접비 합계

III

6차년도
(12.7

～13.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40,000 68,200 37,000 4,800 15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72,000 129,603 75,000 23,397 300,00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65,000 62,000 48,000 25,000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104,000 54,000 30,000 22,000 210,000

소계 281,000 313,803 190,000 75,197 860,000

7차년도
(13.7

～14.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40,000 68,200 37,000 4,800 15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0 0 0 0 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65,000 62,000 48,000 25,000 20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104,000 45,000 30,000 21,000 200,000

소계 209,000 175,200 115,000 50,800 550,000

8차년도
(14.7

～15.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40,000 35,200 20,000 4,800 1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0 0 0 0 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0 0 0 0 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104,000 29,000 50,000 17,000 200,000

소계 144,000 64,200 70,000 21,800 300,000

IV

9차년도
(15.7

～16.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40,000 35,200 20,000 4,800 1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0 0 0 0 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0 0 0 0 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54,600 36,700 0 8,700 100,000

소계 94,600 71,900 20,000 13,500 200,000

10차년도
(16.7

～17.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40,000 35,200 20,000 4,800 10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0 0 0 0 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0 0 0 0 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0 0 0 0 0

소계 40,000 35,200 20,000 4,800 100,000

총 계 1,730,350 2,062,721 1,100,000 430,929 5,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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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비목별 연구개발 예산 편성기준 (인건비)

[단위 : 명, 천원]

연 도 세부연구과제 인력수 인력구성
평 균

인 건 비
인 건 비

1차년도
(07.10

～08.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7,875 15,75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13,000 26,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 - -

소계 7 명 책임급 3명, 원급 4명 1 5 , 2 0 0 1 0 6 , 7 5 0

2차년도
(08.7

～09.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000 63,00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6,000 52,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 - -

소계 8명 책임급 3명, 원급 5명 2 2 , 5 0 0 1 8 0 , 0 0 0

3차년도
(09.7

～10.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5,000 50,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 - -

소계 5 명 책임급 2명, 원급 3명 2 3 , 0 0 0 1 1 5 , 0 0 0

4차년도
(10.7

～11.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6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3명 25,000 150,000

소계 1 2 명 책임급 3명, 선임급 2명, 원급 7명 2 3 , 3 3 3 2 8 0 , 0 0 0

5차년도
(11.7

～12.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6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3명 25,000 150,000

소계 1 2 명 책임급 3명, 선임급 2명, 원급 7명 2 3 , 3 3 3 2 8 0 ,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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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세부연구과제 인력수 인력구성
평 균  

인 건 비 인 건 비

6차년도

(12.7

～13.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0,000 4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3명 책임급 1명, 선임급 1명, 원급 1명 24,000 72,000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5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2명 20,800 104,000

소계 1 3 명 책임급 4명, 선임급 3명, 원급 6명 2 1 , 6 1 5 2 8 1 , 0 0 0

7차년도

(13.7

～14.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0,000 4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3명 책임급 1명, 원급 2명 21,667 65,000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5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2명 20,800 104,000

소계 8 명 책임급 3명, 선임급 2명, 원급 5명 2 0 , 9 0 0 2 0 9 , 0 0 0

8차년도

(14.7

～15.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0,000 4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5명 책임급 1명, 선임급 2명, 원급 2명 20,800 104,000

소계 7 명 책임급 2명, 선임급 2명, 원급 3명 2 0 , 5 7 1 1 4 4 , 0 0 0

9차년도

(15.7

～16.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0,000 4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7,300 54,600

소계 4 명 책임급 2명, 원급 2명 2 3 , 6 5 0 9 4 , 6 0 0

10차년
도

(16.7

～17.7)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2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0,000 40,000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 - - -

소계 2 명 책임급 1명, 원급 1명 2 0 , 0 0 0 4 0 , 0 0 0

총 계 8 2 명 책임급 26명, 선임급 11명, 원급 43명 2 1 , 6 2 9 1,7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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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세 부  비 목

연  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처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총계

1차년도 30,000 4,115 50,000 22,500 50,200 134,400 16,800 3 0 8 , 0 1 5

2차년도 5,000 4,525 100,000 48,878 65,700 149,000 26,700 3 9 9 , 8 0 3

3차년도 0 1,000 - 23,000 21,000 56,000 16,200 1 1 7 , 2 0 0

4차년도 2,000 3,000 - 43,000 50,000 156,000 34,200 2 8 8 , 2 0 0

5차년도 2,000 3,000 - 44,000 51,000 155,000 34,200 2 8 9 , 2 0 0

6차년도 10,000 7,525 - 52,978 61,500 145,100 36,700 3 1 3 , 8 0 3

7차년도 4,800 3,400 - 37,000 33,600 72,000 24,400 1 7 5 , 2 0 0

8차년도 2,000 3,000 - 18,000 8,000 20,000 13,200 6 4 , 2 0 0

9차년도 0 3,400 - 20,000 7,300 30,000 11,200 7 1 , 9 0 0

10차년도 0 1,000 - 15,000 4,000 10,000 5,200 3 5 , 2 0 0

총 계 5 5 , 8 0 0 3 3 , 9 6 5 1 5 0 , 0 0 0 3 2 4 , 3 5 6 3 5 2 , 3 0 0 9 2 7 , 5 0 0 2 1 8 , 8 0 0 2,062,721

간 접 비  세 부  비 목

연  도 간 접 경 비
연 구 개 발

준 비 금
지 적 재 산 권  
출원 등 록 비

과 학 문화
활 동 비

연 구 실  
안 전 관 리 비

총 계

1차년도 25,435 5,750 - 2,950 1,100 3 5 , 2 3 5

2차년도 42,497 10,200 - 5,500 2,000 6 0 , 1 9 7

3차년도 12,200 9,000 - 1,900 700 2 3 , 8 0 0

4차년도 42,300 27,400 - 2,300 800 7 2 , 8 0 0

5차년도 42,300 27,300 - 2,300 900 7 2 , 8 0 0

6차년도 47,997 19,300 - 5,800 2,100 7 5 , 1 9 7

7차년도 28,300 19,300 - 2,300 900 5 0 , 8 0 0

8차년도 13,300 8,000 - 400 100 2 1 , 8 0 0

9차년도 9,500 3,500 - 400 100 1 3 , 5 0 0

10차년도 2,100 2,200 - 400 100 4 , 8 0 0

총 계 2 6 5 , 9 2 9 1 3 1 , 9 5 0 - 2 4 , 2 5 0 8 , 8 0 0 4 3 0 , 9 2 9

표 3-4 비목별 연구개발 예산 편성기준 (직접비)

[단위 : 명, 천원]

표 3-5 비목별 연구개발 예산 편성기준 (간접비)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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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과제별 연구비 세부 산정근거

표 3-6 총 연구비 및 산정근거 (세세부1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소요

예산

인건비 65 65 65 65 65 40 40 40 40 40 525

직접비 149.5 189.4 80.2 80.2 80.2 69.2 69.2 35.2 35.2 35.2 823.5

위탁비 50 36 50 50 50 36 36 20 20 20 368

간접비 9.5 9.6 4.8 4.8 4.8 4.8 4.8 4.8 4.8 4.8 57.5

합 계 274 300 200 200 200 150 150 100 100 100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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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근거 (1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1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23.7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10,000 3.6

시작품 홍보물 제작 50,000 18.3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2,000 0.7

여비(국내/국외) 15,000 5.5

수용비 및 수수료 13,000 4.8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50,000 18.3

연구활동비 9,500 3.4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9,500 3.4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50,000 18.3

총 계 274,000 100

◦ 산정근거 (2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2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21.7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5,000 1.7

시작품 홍보물 제작 100,000 33.3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0.3

여비(국내/국외) 15,000 5

수용비 및 수수료 12,000 4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50,000 16.7

연구활동비 6,400 2.1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9,600 3.2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36,000 12

총 계 3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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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근거 (3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3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32.5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0.5

여비(국내/국외) 15,000 7.5

수용비 및 수수료 12,000 6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45,000 22.5

연구활동비 7,200 3.6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800 2.4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50,000 25

총 계 200,000 100

◦ 산정근거 (4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4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32.5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0.5

여비(국내/국외) 15,000 7.5

수용비 및 수수료 12,000 6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45,000 22.5

연구활동비 7,200 3.6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800 2.4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50,000 25

총 계 2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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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근거 (5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5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32.5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0.5

여비(국내/국외) 15,000 7.5

수용비 및 수수료 12,000 6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45,000 22.5

연구활동비 7,200 3.6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800 2.4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50,000 25

총 계 200,000 100

◦ 산정근거 (6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6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40,000 26.7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7,000 4.7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0.7

여비(국내/국외) 15,000 10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 6.6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30,000 20

연구활동비 5,200 3.5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800 3.2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37,000 24.6

총 계 15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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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근거 (7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7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40,000 26.7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0.7

여비(국내/국외) 15,000 10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 6.6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37,000 24.7

연구활동비 5,200 3.5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800 3.2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37,000 24.6

총 계 150,000 100

◦ 산정근거 (8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8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40,000 40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1

여비(국내/국외) 15,000 15

수용비 및 수수료 4,000 4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10,000 10

연구활동비 5,200 5.2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800 4.8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20,000 20

총 계 1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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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9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40,000 40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1

여비(국내/국외) 15,000 15

수용비 및 수수료 4,000 4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10,000 10

연구활동비 5,200 5.2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800 4.8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20,000 20

총 계 100,000 100

◦ 산정근거 (9차년도)                                    

       [단위: 천원]

◦ 산정근거 (10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10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40,000 40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1,000 1

여비(국내/국외) 15,000 15

수용비 및 수수료 4,000 4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10,000 10

연구활동비 5,200 5.2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800 4.8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20,000 20

총 계 1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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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표 3-7 총 연구비 및 산정근거 (세세부2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소요

예산

인건비 15.8 63 - - - 72 - - - - 150.8

직접비 122.5 136.4 - - - 129.6 - - - - 388.5

위탁비 50 75 - - - 75 - - - - 200

간접비 11.7 25.6 - - - 23.4 - - - - 60.7

합 계 200 300 - - - 300 - - -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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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근거 (1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1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15,750 7.8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20,000 10.0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2,115 1.1

여비(국내/국외) 1,500 0.8

수용비 및 수수료 27,200 13.6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68,900 34.5

연구활동비 2,800 1.4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11,735 5.8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50,000 25

총 계 200,000 100

◦ 산정근거 (2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2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3,000 21.0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3,525 1.2

여비(국내/국외) 19,378 6.4

수용비 및 수수료 28,500 9.5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74,000 24.7

연구활동비 11,000 3.7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5,597 8.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75,000 25

총 계 3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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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근거 (6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6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선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72,000 24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3,525 1.2 

여비(국내/국외) 19,978 6.7

수용비 및 수수료 28,500 9.5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65,100 21.7

연구활동비 12,500 4.1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3,397 7.8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75,000 25

총 계 300,000 100



82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상세기획연구 최종보고서

□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 3-8 총 연구비 및 산정근거 (세세부3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소요

예산

인 건 비 26 52 50 65 65 65 65 388

직접비 36 74 37 61 62 62 62 394

간접비 14 25 19 25 25 25 25 158

위탁비 24 49 34 49 48 48 48 300

합 계 100 200 140 200 200 200 20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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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근거 (1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1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26,000 26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 - -

여비(국내/국외) 6,000 6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 10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15,500 15.5

연구활동비 4,500 4.5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14,000 14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24,000 24

총 계 100,000 100

◦ 산정 근거 (2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2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52,000 26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 - -

여비(국내/국외) 14,500 7.3

수용비 및 수수료 25,200 12.5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25,000 12.4

연구활동비 9,300 4.7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5,000 12.6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49,000 24.5

총 계 2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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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근거 (3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3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50,000 35.8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 - -

여비(국내/국외) 8,000 5.7

수용비 및 수수료 9,000 6.4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11,000 7.9

연구활동비 9,000 6.4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19,000 13.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34,000 24.3

총 계 140,000 100

◦ 산정 근거 (4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4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32.5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 - -

여비(국내/국외) 11,000 5.5

수용비 및 수수료 18,000 9.0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21,000 10.5

연구활동비 11,000 5.5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5,000 12.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49,000 24.5

총 계 2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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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근거 (5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5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32.5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 - -

여비(국내/국외) 12,000 6.0

수용비 및 수수료 19,000 9.5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20,000 10

연구활동비 11,000 5.5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5,000 12.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48,000 24

총 계 200,000 100

◦ 산정 근거 (6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6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32.5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 - -

여비(국내/국외) 12,000 6.0

수용비 및 수수료 19,000 9.5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20,000 10

연구활동비 11,000 5.5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5,000 12.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48,000 24

총 계 2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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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근거 (7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7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2인/Year  65,000 32.5

직접비

기자재 - - -

시작품 - - -

재료비 - - -

여비(국내/국외) 12,000 6.0

수용비 및 수수료 19,000 9.5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20,000 10

연구활동비 11,000 5.5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5,000 12.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48,000 24

총 계 2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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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Highway 사업 VE 도입 및 확대 적용방안 연구

표 3-9 총 연구비 및 산정근거 (세세부4과제) 

                                                             [단위: 백만원]

구 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소요

예산

인건비 - - - 150 150 104 104 104 54.6 - 666.6

직접비 - - - 147 147 54 45 29 36.7 - 458.7

위탁비 - - - 60 60 30 30 50 - - 230

간접비 - - - 43 43 22 21 17 8.7 - 154.7

합 계 - - - 400 400 210 200 200 10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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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근거 (4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4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선임급 2인/Year, 원급 3인/Year 150,000 37.5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2,000 0.5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2,000 0.5

여비(국내/국외) 17,000 4.25

수용비 및 수수료 20,000 5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90,000 22.5

연구활동비 16,000 4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3,000 10.7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60,000 15

총 계 400,000 100

◦ 산정 근거 (5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5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선임급 2인/Year, 원급 3인/Year 150,000 37.5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2,000 0.5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2,000 0.5

여비(국내/국외) 17,000 4.25

수용비 및 수수료 20,000 5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90,000 22.5

연구활동비 16,000 4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43,000 10.7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60,000 15

총 계 4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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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근거 (6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6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선임급 2인/Year, 원급 2인/Year 104,000 49.5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3,000 1.4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3,000 1.4

여비(국내/국외) 6,000 2.9

수용비 및 수수료 4,000 1.9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30,000 14.3

연구활동비 8,000 3.8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2,000 10.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30,000 14.3

총 계 210,000 100

◦ 산정 근거 (7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7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선임급 2인/Year, 원급 2인/Year 104,000 52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4,800 2.4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2,400 1.2

여비(국내/국외) 10,000 5

수용비 및 수수료 4,600 2.3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15,000 7.5

연구활동비 8,200 4.1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21,000 10.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30,000 15

총 계 200,000 100



90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상세기획연구 최종보고서

◦ 산정 근거 (8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8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선임급 2인/Year, 원급 2인/Year 104,000 52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2,000 1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2,000 1

여비(국내/국외) 3,000 1.5

수용비 및 수수료 4,000 2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10,000 5

연구활동비 8,000 4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17,000 8.5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50,000 25

총 계 200,000 100

◦ 산정 근거 (9차년도)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근  거 금 액 비 율 ( %)

9차년도

인건비 책임급 1인/Year, 원급 1인/Year 54,600 54.6

직접비

기자재 컴퓨터, 운용소프트웨어 등 - -

시작품 - - -

재료비 전산소모품 등 2,400 2.4

여비(국내/국외) 5,000 5

수용비 및 수수료 3,300 3.3

기술정보 활동비
(회의비, 정보 DB 사용료, 도서 구입 등) 20,000 20

연구활동비 6,000 6

간접비 간접비/특허출원비 8,700 8.7

위탁비 위탁연구개발비 - -

총 계 100,000 100



총괄과제 91

Chapter__4

제 4 장 ｜ 기대효과 및 성과 활용 방안 

 

4.1 사회적 파급효과

◦ 전 국토에 분산 배치되는 국가기능의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여 

보다 신속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동성 보장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 현행 도로관련법령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스마트하이웨이와 기존 

도로와의 차별성 도출 및 스마트하이웨이의 법제도적 위상을 정립한다.

◦ 구체적인 입법대안과 각각의 입법취지, 조문별 해설 등 구체적인 입법자료 

제시로 정책담당자의 입법추진에 활용하도록 한다.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통 해  대 국 민  공 감 대 를  형 성 한 다 .

◦ 실제 초고속/지능형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시간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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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의 이동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 국민들에게 스마트하이웨이를 통해 이동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기위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상 대형교통사고 등 재난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 친환경 설계, 시공, 관리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기회 예상 및 연구와 시간

단축, 교통정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순기능과 이로 인한 

효과를 제공한다. 

4.2 경제적 파급효과

◦ 세계적으로 차세대 도로계획의 선발주자로서 세계 시장 선점 및 국가 인프라 

수준 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한다.

◦ 사업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한 사업의 연계성 확보 및 중복 방지 등 사업의 

연차별 단계별 추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각 핵심과제에서 요소기술을 직접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실용가능성을 진단하고 

실제 국제적으로 차세대 도로건설의 선두주자로서 해외시장 진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정량적․정성적 효과분석을 통해 스마트하이웨이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으며, 대국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각 핵심과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단의 예산과 인력의 

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하여 국내․외의 고기능 

도로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 합리적․경제적으로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치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절차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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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가치향상기법(VE)의 적용을 통하여 국가건설R&D의 획기적으

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4.3 기술적 파급효과

◦ 세계 도로건설시장에 첨단화된 한국형 차세대 도로의 진출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의 IT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의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대외 경쟁력 있는 차세대 도로

계획 기법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첨단도로계획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효율적인 과제의 관리체계를 구축을 통해 성과물을 적절히 평가하여, 사업단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 차세대 도로기술을 국내외 시장에 파급하고, 관련기술 수준의 상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신개념 도로사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유사사업들의 추진 중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 해결을 검토함으로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추진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전에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스마트하이웨이가 추구하는 도로기술과 정보통신기술․자동차기술의 융․

복합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근거로 활용한다.

◦ 관련 기술의 융․복합으로 인한 도로개념의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제도적 

대응 모색 필요에 대한 설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러한 관련기술의 적절한 배분 및 적용으로 국가예산의 절감효과와 국가 

핵심기술향상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기술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인 차원에서 기술 실용화․산업화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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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를 위한 개발기술의 가치평가 모듈 개발 및 세부단위 기술에 대한 적

용 및 피드백에 사용할 수 있다.

◦ 사업모델 개발 및 판매전략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및 요소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과 영업전략 운영에 따라 부가적으로 기술적 부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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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__5

제 5 장 ｜ 총괄과제 평가방법 설정

 

5.1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5.1.1 총괄과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은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일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성과목표는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성과목표에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총괄과제의 경우 

각 핵심과제를 관리하고,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므로 성과물은 대부분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지며 홍보 및 기관간 

교류, 과제별 연구 성과 보고서 등에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의 로드맵을 기초로 하여 사업 초년도의 연차 목표치를 

산정하였고, 예상되는 예산에 따라 연차별 목표치를 계산하였다. 

◦ 총괄과제 전체의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연차별 목표치와 가중치를 종합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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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단계별․연차별 총괄과제 성과 지표 (종합)

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계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I

(1～2차년)

II

(3～5차년)

III

(6～8차년)

IV

(9～10차년)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3 - 1 - 4건 0.05

0.15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6 17 17 3 43건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6 20 19 3 48건 0.2

0.25

핵심  정책(고시/법령 등) 제안 건수 - - 5 - 5건 0.05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8 10 12 3 33건 0.1

0.6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

국외)
8 10 12 3 33건 0.1

일반  번역 건수 8 14 15 3 40건 0.1

핵심
 연구과제별 연차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6 8 9 3 26 0.3

합계 45 79 90 18 232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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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연차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1 2 - - - 1 - - - - 4건 0.05

0.15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2 4 3 7 7 8 6 3 2 1 43건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2 4 4 8 8 9 7 3 2 1 48건 0.2

0.25

핵심  정책(고시/법령 등) 제안 건수 - - - - - 5 - - - - 5건 0.05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3 5 2 4 4 6 4 2 2 1 33건 0.1

0.6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3 5 2 4 4 6 4 2 2 1 33건 0.1

일반  번역 건수 3 5 2 6 6 7 5 3 2 1 40건 0.1

핵심
 연구과제별 연차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3 3 2 3 3 4 3 2 2 1 26건 0.3

합계 17 28 15 32 32 46 29 15 12 6 232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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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과제별 성과지표 및 지표해설

□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표 5-2 단계별․연차별 성과지표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계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I

(1～2차년)

II

(3～5차년)

III

(6～8차년)

IV

(9～10차년)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3 - - - 3건 0.1

0.2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3 3 3 2 11건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3 3 3 2 11건 0.2 0.2

과학기술

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2 3 3 2 10건 0.1

0.6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2 3 3 2 10건 0.1

일반  번역 건수 2 3 3 2 10건 0.1

핵심
 핵심과제 평가관리 및 중복성 

검토 보고서 작성 건수 (고유)
2 3 3 2 10건 0.3

합계 17 18 18 12 65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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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연차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1 2 - - - - - - - - 3건 0.1

0.2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1 2 1 1 1 1 1 1 1 1 11건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1 2 1 1 1 1 1 1 1 1 11건 0.2 0.2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1 1 1 1 1 1 1 1 1 1 10건 0.1

0.6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1 1 1 1 1 1 1 1 1 1 10건 0.1

일반  번역 건수 1 1 1 1 1 1 1 1 1 1 10건 0.1

핵심
 핵심과제 평가관리 및 중복성 검토 

보고서 작성 건수 (고유)
1 1 1 1 1 1 1 1 1 1 10건 0.3

합계 7 10 6 6 6 6 6 6 6 6 65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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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1)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성과지표명 : 홍보물 제작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연구개발 성과의 홍보, 교육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표로 설정(홍보 팜플렛, 홍보 동영상, 소책자 등)

목표치 3건
- 1차년도 : 1건(사업단 대국민 홍보물 제작)

-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예산(홍보물 제작비)증가율 = 1 × 2  = 2건

가중치 0.1
-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과제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0.2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세부 지표별 0.1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홍 보 물  제작  건 수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대국민, 정부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

측 정 방 법 - 연구결과 관련 홍보물 제작 건수

◦ 성과지표명 :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표로 

설정(워크숍, 성과발표회, 포럼, 공청회 등)

목표치 11건

- 1차년도 : 1건(자문위원단, 위원회 구성 관련 워크샵 등)

- 2차년도 : 2건(사업단 관리운영(과제평가 및 중복성 검토) 체계 구축 

관련 홍보 등)

- 3차년도 : 2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2 × 0.66 = 1.32 ≒ 1건

- 4～5차년도 : 3차년도와 예산 동일 → 각 1건

- 6차년도 : 5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32 × 0.75 = 1건

- 7차년도 : 6차년도와 예산 동일 → 각 1건

- 8차년도 : 7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 × 0.66 = 0.66 ≒ 1건

- 9～10차년도 : 8차년도와 예산 동일 → 각 1건

가중치 0.1
-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과제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0.2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세부 지표별 0.1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연 구 개 발 성 과  홍 보  건 수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대국민, 정부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

측 정 방 법
- 학술회의, 간담회, 세미나, 워크샵, 박람회, 공청회 등의 개최 건수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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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2) :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 성과지표명 : 기관간 교류정도 (고유)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정부기관 등 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11건

- 1차년도 : 1건(자문위원단, 위원회 구성 관련 타 기관 교류 등)
- 2차년도 : 2건(사업단 관리운영(과제평가 및 중복성 검토) 체계 구축 

관련 타 기관 교류 등)
- 3차년도 : 2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2 × 0.66 = 1.32 ≒ 1건
- 4～5차년도 : 3차년도와 예산 동일 → 각 1건

- 6차년도 : 5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32 × 0.75 = 1건

- 7차년도 : 6차년도와 예산 동일 → 각 1건

- 8차년도 : 7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 × 0.66 = 0.66 ≒ 1건

- 9～10차년도 : 8차년도와 예산 동일 → 각 1건

가중치 0.2
- 중복성 검토 및 사업 관리 운영시 관계 기관과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0.2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기 관 간  교 류 정 도  ( 고 유 )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실시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실적

측 정 방 법 - 유관기관과의 교류 건수

□ 성과목표(3) :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 성과지표명 :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성과를 국내/국외에 학술지에 게재하여 학문적으로 

검증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 성과에 대한 지표 설정

목표치 10건 - 연차별 1건 이상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학 술 지  게 재  논 문건 수 ( 국 내 / 국 외 )

지 표 해 설 -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측 정 방 법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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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여 공개

적으로 검증하고 전파 및 공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설정

목표치 10건 - 학술지 게재 논문별 1회 이상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학 술 회 의  발 표  논 문건 수

지 표 해 설 -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건수

측 정 방 법 - 학술회의(학회)에 참가하여 발표한 건수

◦ 성과지표명 : 번역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외국의 관련 연구자료 분석 및 참고를 위한 외국 논문이나 저서의 번역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10건 - 연차별 1건 이상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번 역  건 수

지 표 해 설 - 관련 외국서적의 분석 및 참고를 위해 번역한 건수

측 정 방 법 - 번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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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핵심과제 평가관리 및 중복성 검토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핵심과제 평가 및 중복성 검토 시행을 위한 지침 작성 및 시행 결과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10건 - 연차별 연구 보고서 1건 작성

가중치 0.3
- 핵심과제 평가 및 중복성 검토 보고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0.3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핵심과제 평가관리 및 중복성 검토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지 표 해 설
-  핵 심 과 제 평 가  및  중 복 성  검 토  시 행 을  위 한  지 침  및  시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측 정 방 법 - 평가관리 및 중복성 검토보고서 작성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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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Highway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표 5-3 단계별․연차별 성과 지표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계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I

(1～2차년)

II

(3～5차년)

III

(6～8차년)

IV

(9～10차년)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 - 1 - 1건 0.05

0.1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3 - 2 - 5건 0.05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3 - 2 - 5건 0.2 0.2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3 - 2 - 5건 0.1

0.7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3 - 2 - 5건 0.1

일반  번역 건수 3 - 2 - 5건 0.1

핵심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2 - 1 - 3건 0.4

합계 17 - 12 - 29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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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연차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 - - - - 1 - - - - 1건 0.05

0.1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1 2 - - - 2 - - - - 5건 0.05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1 2 - - - 2 - - - - 5건 0.2 0.2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1 2 - - - 2 - - - - 5건 0.1

0.7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1 2 - - - 2 - - - - 5건 0.1

일반  번역 건수 1 2 - - - 2 - - - - 5건 0.1

핵심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1 1 - - - 1 - - - - 3건 0.4

합계 6 11 - - - 12 - - - - 29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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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1)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성과지표명 : 홍보물 제작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연구개발 성과의 홍보, 교육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표로 설정(홍보 팜플렛, 홍보 동영상, 소책자 등)

목표치 1건 - 스마트하이웨이 노선계획 등 중장기계획 홍보물 제작 (6차년도)

가중치 0.05
- 중장기계획 홍보의 가중치를 0.1로 설정하고 각 세부 지표별 0.05 일괄 

배분

 

지 표 명  홍 보 물  제작  건 수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대국민, 정부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

측 정 방 법 - 연구결과 관련 홍보물 제작 건수

◦ 성과지표명 :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검증하 기  위 하 여 

지 표 로  설 정 ( 워 크 숍 , 성 과 발 표 회 , 포 럼 , 공 청 회  등 )

목표치 5건
- 1차년도 : 1건(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 및 당위성 홍보 등)
-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 × 1.5 = 1.5 ≒ 2건 
- 6차년도 : 2차년도와 예산 동일 → 2건

가중치 0.05 - 중장기계획 홍보의 가중치를 0.1로 설정하고 각 세부 지표별 0.05 일괄 배분

 

지 표 명  연 구 개 발 성 과  홍 보  건 수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대국민, 정부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

측 정 방 법
- 학술회의, 간담회, 세미나, 워크샵, 박람회, 공청회 등의 개최 건수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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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2) :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 성과지표명 : 기관간 교류정도 (고유)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정부기관 등 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5건
- 1차년도 : 1건 (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 및 당위성 공동 연구 등)
-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 × 1.5 = 1.5 ≒ 2건 
- 6차년도 : 2차년도와 예산 동일 → 2건

가중치 0.2
- 로드맵 제시 및 노선 선정을 위한 타기간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0.2의 가중치 설정  

 

지 표 명  기 관 간  교 류 정 도  ( 고 유 )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실시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실적

측 정 방 법 - 유관기관과의 교류 건수

□ 성과목표(3) :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 성과지표명 :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성과를 국내/국외에 학술지에 게재하여 학문적

으로 검증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 성과에 대한 지표 설정

목표치 5건
- 1차년도 : 1건 (스마트하이웨이 비전 및 당위성에 대한 논문 등)
-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 × 1.5 = 1.5 ≒ 2건 
- 6차년도 : 2차년도와 예산 동일 → 2건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학 술 지  게 재  논 문건 수 ( 국 내 / 국 외 )

지 표 해 설 -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측 정 방 법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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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성과를 국내외에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전파 및 공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설정

목표치 5건 - 학술지 게재 논문별 1건 이상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학 술 회 의  발 표  논 문건 수

지 표 해 설 -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건수

측 정 방 법 - 학술회의(학회)에 참가하여 발표한 건수

◦ 성과지표명 : 번역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외국의 관련 연구자료 분석 및 참고를 위한 외국 논문이나 저서의 번역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5건
- 1차년도 : 1건(외국의 초고속도로 사례 분석 등)
-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 × 1.5 = 1.5 ≒ 2건 
- 6차년도 : 2차년도와 예산 동일 → 2건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번 역  건 수

지 표 해 설 - 관련 외국서적의 분석 및 참고를 위해 번역한 건수

측 정 방 법 - 번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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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제시를 위한 연차별 연구 성과물의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3건 - 연차별 연구 보고서 1건 작성

가중치 0.4
- 스 마 트 하 이 웨 이  사 업  로 드 맵  제시  및  노 선  선 정  결 과 의  중 요성 을 

감 안 하여 0.4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지 표 해 설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 

작성

측 정 방 법 -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보고서 작성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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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Highway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 5-4 단계별․연차별 성과지표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계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I

(1～2차년)

II

(3～5차년)

III

(6～8차년)

IV

(9～10차년)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 - - - - -

0.1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 8 6 - 14건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 11 8 - 19건 0.2

0.4

핵심  정책(고시/법령 등) 제안 건수 - - 5 - 5건 0.2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3 5 4 - 12건 0.1

0.5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3 5 4 - 12건 0.1

일반  번역 건수 3 5 4 - 12건 0.1

핵심
 스마트하이웨이 법령 분석 보고서 및 

입법 추진전략 보고서 작성 건수 (고유)
2 3 2 - 7건 0.2

합계 11 37 33 - 81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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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연차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 - - - - - - - - - - -

0.1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 - 2 3 3 3 3 - - - 14건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 - 3 4 4 4 4 - - - 19건 0.2

0.4

핵심  정책(고시/법령 등) 제안 건수 - - - - - 5 - - - - 5건 0.2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1 2 1 2 2 2 2 - - - 12건 0.1

0.5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1 2 1 2 2 2 2 - - - 12건 0.1

일반  번역 건수 1 2 1 2 2 2 2 - - - 12건 0.1

핵심
 스마트하이웨이 법령 분석 보고서 및 

입법 추진전략 보고서 작성 건수 (고유)
1 1 1 1 1 1 1 - - - 7건 0.2

합계 4 7 9 14 14 19 14 - - - 81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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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1)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성과지표명 :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

표로 설정(워크숍, 성과발표회, 포럼, 공청회 등)

목표치 14건

- 3차년도 : 2건(현행법령의 문제점 분석, 체계정합성 확보 및 대응법리 
개발 등) 

- 4차년도 : 3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2 × 1.43= 2.86 ≒ 3건
- 5～7차년도 : 예산 동일 → 각 3건

가중치 0.1 -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 성과 홍보의 가중치를 0.1로 설정  

 

지 표 명  연 구 개 발 성 과  홍 보  건 수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대국민, 정부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

측 정 방 법
- 학술회의, 간담회, 세미나, 워크샵, 박람회, 공청회 등의 개최 건수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 건수 

□ 성과목표(2) :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 성과지표명 : 기관간 교류정도 (고유)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정부기관 등 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19건

- 3차년도 : 3건 (현행법령의 문제점 분석, 체계정합성 확보 및 대응법리 
개발 등을 위한 타 기관과의 교류)

- 4차년도 : 3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3 × 1.43= 4.29 ≒ 4건
- 5～7차년도 : 예산 동일 → 각 4건

가중치 0.2
-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시 관련 기관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0.2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기 관 간  교 류 정 도  ( 고 유 )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실시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실적

측 정 방 법 - 유관기관과의 교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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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정책(고시/법령) 제안 실적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실정에 맞도록 현재 법령의 개정을 위한 대안을 제안

하고자 하는 노력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로 선정

목표치 5건
- 6차년도 : 5건 (도로관련 법령의 개정․제정안, 정보통신관련 법령의 

개정․제정안, 자동차관련 법령의 개정․제정안 등)

가중치 0.2 - 연구과제의 주요 성과물로 0.2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정 책 ( 고 시 / 법 령 )  제안  실 적

지 표 해 설
- 연구수행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책 자료를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한 건수

측 정 방 법 - 기술기준, 법제도, 정부정책 등에 대한 제안 건수

□  성과목표(3) :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 성과지표명 :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성과를 국내/국외에 학술지에 게재하여 학문적

으로 검증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 성과에 대한 지표 설정

목표치 12건

- 1차년도 : 1건(스마트하이웨이 법적 개념 정립 등)

-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 × 2 = 2건

- 3차년도 : 2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2 × 0.7 = 1.4 ≒ 1건
- 4차년도 : 3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4 × 1.43 = 2.01 ≒ 2건

- 5～7차년도 : 4차년도와 예산 동일 → 각 2건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학 술 지  게 재  논 문건 수 ( 국 내 / 국 외 )

지 표 해 설 -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측 정 방 법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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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여 공개

적으로 검증하고 전파 및 공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설정

목표치 12건 - 학술지 게재 논문별 1건 이상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학 술 회 의  발 표  논 문건 수

지 표 해 설 -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건수

측 정 방 법 - 학술회의(학회)에 참가하여 발표한 건수

◦ 성과지표명 : 번역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외국의 관련 연구자료 분석 및 참고를 위한 외국 논문이나 저서의 번역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12건

- 1차년도 : 1건(선진국 입법사례 분석을 위한 번역 등) 
- 2차년도 : 1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 × 2 = 2건
- 3차년도 : 2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2 × 0.7 = 1.4 ≒ 1건
- 4차년도 : 3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4 × 1.43 = 2.01 ≒ 2건
- 5～7차년도 : 4차년도와 예산 동일 → 각 2건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번 역  건 수

지 표 해 설 - 관련 외국서적의 분석 및 참고를 위해 번역한 건수

측 정 방 법 - 번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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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스마트하이웨이 법령 분석 보고서 및 입법 추진전략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차별 연구 성과물의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7건 - 연차별 연구 보고서 1건 작성

가중치 0.2 - 연차별 연구결과 성과물로서 0.2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스마트하이웨이 법령 분석 보고서 및 입법 추진전략 보고서 작성 건수

( 고유)

지 표 해 설
- 스마트하이웨이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 적합한 법령 및 제도를 

제안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 작성

측 정 방 법 - 연구보고서 및 개정안 보고서 작성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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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표 5-5 단계별․연차별 성과지표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단계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I

(1～2차년)

II

(3～5차년)

III

(6～8차년)

IV

(9～10차년)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 - - - - -

0.1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 6 6 1 13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 6 6 1 13 0.2 0.2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 2 3 1 6 0.1

0.7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 2 3 1 6 0.1

일반  번역 건수 - 6 6 1 13 0.1

핵심
  VE 수행 성과 보고서 작성 건수 

(고유)
- 2 3 1 6 0.4

합계 - 24 27 6 5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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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목표

지표

구분
성과지표

연차별 목표치

최종

목표치
가중치

1 2 3 4 5 6 7 8 9 10

결

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핵심  홍보물 제작 건수 - - - - - - - - - - - -

0.1

핵심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 - - 3 3 2 2 2 1 - 13 0.1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핵심  기관간 교류 정도 (고유) - - - 3 3 2 2 2 1 - 13 0.2 0.2

과학기술

적 

연구성과 

향상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 - - 1 1 1 1 1 1 - 6 0.1

0.7

일반
 학술회의 발표 논문 

건수(국내/국외)
- - - 1 1 1 1 1 1 - 6 0.1

일반  번역 건수 - - - 3 3 2 2 2 1 - 13 0.1

핵심
  VE 수행 성과 보고서 작성 건수 

(고유)
- - - 1 1 1 1 1 1 - 6 0.4

합계 - - - 12 12 9 9 9 6 - 5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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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1)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성과지표명 : 연구개발성과 홍보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

표로 설정(워크숍, 성과발표회, 포럼, 공청회 등)

목표치 13건

- 4차년도 : 3건(사업기획보고서, 평가방법,  VE수행절차서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홍보) 

- 5차년도 : 4차년도와 예산 동일 → 3건 
- 6차년도 : 5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3 × 0.51 = 1.51 ≒ 2건
- 7차년도 : 6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51 × 0.95 = 1.5 ≒ 2건
- 8차년도 : 7차년도와 예산 동일 → 2건 
- 9차년도 : 8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5 × 0.5 = 0.7 ≒ 1건

가중치 0.1 - VE 적용방안 연구 성과 홍보의 가중치를 0.1로 설정

 

지 표 명  연 구 개 발 성 과  홍 보  건 수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대국민, 정부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

측 정 방 법 - 학술회의, 간담회, 세미나, 워크샵, 박람회, 공청회 등의 개최 건수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 건수 

□ 성과목표(2) :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고도화

◦ 성과지표명 : 기관간 교류정도 (고유)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정부기관 등 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13건

- 4차년도 : 3건(사업기획보고서, 평가방법, VE수행절차서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교류) 

- 5차년도 : 4차년도와 예산 동일 → 3건 
- 6차년도 : 5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3 × 0.51 = 1.51 ≒ 2건
- 7차년도 : 6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51 × 0.95 = 1.5 ≒ 2건
- 8차년도 : 7차년도와 예산 동일 → 2건 
- 9차년도 : 8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5 × 0.5 = 0.7 ≒ 1건

가중치 0.2
- VE 적용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0.2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기 관 간  교 류 정 도  ( 고 유 )

지 표 해 설 -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실시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실적

측 정 방 법 - 유관기관과의 교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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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3) : 과학기술적 연구성과 향상

◦ 성과지표명 :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구분 설정 근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성과를 국내/국외에 학술지에 게재하여 학문적으로 

검증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 성과에 대한 지표 설정

목표치 6건 - 연차별 1건 이상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학 술 지  게 재  논 문건 수 ( 국 내 / 국 외 )

지 표 해 설 -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건수

측 정 방 법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

◦ 성과지표명 : 학술회의 발표 논문건수(국내/국외)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여 공개

적으로 검증하고 전파 및 공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설정

목표치 6건 - 학술지 게재 논문별 1회 이상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학 술 회 의  발 표  논 문건 수

지 표 해 설 -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건수

측 정 방 법 - 학술회의(학회)에 참가하여 발표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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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번역 건수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외국의 관련 연구자료 분석 및 참고를 위한 외국 논문이나 저서의 번역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13건

- 4차년도 : 3건(사업기획보고서, 평가방법,  VE수행절차서 마련을 
위한 해외 관련 논문, 저서의 변역) 

- 5차년도 : 4차년도와 예산 동일 → 3건 
- 6차년도 : 5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3 × 0.53 = 1.59 ≒ 2건
- 7차년도 : 6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59 × 0.95 = 1.5 ≒ 2건
- 8차년도 : 7차년도와 예산 동일 → 2건 
- 9차년도 : 8차년도 성과 × 예산증가율 = 1.5 × 0.5 = 0.7 ≒ 1건

가중치 0.1 - 논문작성 및 발표, 번역 건수 각 0.1씩 일괄 배분

 

지 표 명  번 역  건 수

지 표 해 설 - 관련 외국서적의 분석 및 참고를 위해 번역한 건수

측 정 방 법 - 번역 건수 

◦ 성과지표명 : VE 수행 성과 보고서 작성 건수(고유)

구 분 설 정  근 거

성과지표
- VE 적용방안 검토 및 VE 실시 결과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

목표치 6건 - 연차별 연구 보고서 1건 작성

가중치 0.4 - VE 적용방안 연구의 주요 연구성과물로서 0.4의 가중치 부여

지 표 명  V E  수행 성과 보고서 작성 건수( 고유)

지 표 해 설
-  스 마 트 하 이 웨 이  사업 Test Bed VE 적용 지침/매뉴얼 및 VE 시행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작성

측 정 방 법 - VE 성과보고서 작성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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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__6

제 6 장 ｜ 과제공모 RFP

 

6.1 공모방안 수립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제4장 핵심과제 공모 및 평가) 

및 “전문기관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사업단의 핵심과제(세부과제 포함)에 

대한 공모내용을 확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세세부 과제별로 공모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총괄과제는 ①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②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③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

선방안 연구, ④ SMART Highway Test Bed VE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①번 과제는 사업단 과제를 관리하고 통제 및 조정하는 과제의 성격이

므로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하며,

④번 과제는 설계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과제이지만,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향후 Test Bed 설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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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②,③과제는 과제의 전문성과 연구자의 경험 등이 많이 필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상호경쟁 방식이 연구과제의 

기대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기에 별도 공모하는 제안공모과제로 공모한다.

표 7-1 공모방법

세 부
과 제 세 세 부 과 제

공 모 방 법

비 고
핵심주관
기관공모

세부과제 
제안공모

세세부과제 
제안공모

총괄
과제

총-1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 자체수행

총-2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RFP #1

총-3 SMART Highway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RFP #2

총-4 SMART Highway 사업 Test Bed VE 적용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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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모과제 평가방법

□ 제안공모과제(사업단 주관)

◦ 총괄과제

기 준 항 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목표

(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10점)

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10점)

연구개발내용

(15점)

총괄과제 및 핵심과제 연구개발내용과의 상호연계성(5점)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절성(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5점)

추진전략 및 

연구수행능력

(35점)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타당성(5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5점)

연구책임자 전문성 및 해당분야 실적(10점)

연구진 구성 등 연구수행체계의 타당성(10점)

참여기업의 적정성(5점)

연구성과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30점)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10점)

연구성과 실용화․사업화 가능성(10점)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10점)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124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상세기획연구 최종보고서

◦ 핵심과제

기 준 항 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목표

(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10점)

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10점)

연구개발내용

(15점)

핵심/세부과제 연구개발내용과의 상호연계성(5점)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절성(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5점)

추진전략 및 

연구수행능력

(35점)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타당성(5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5점)

연구책임자 전문성 및 해당분야 실적(10점)

연구진 구성 등 연구수행체계의 타당성(10점)

참여기업의 적정성(5점)

연구성과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30점)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10점)

연구성과 실용화․사업화 가능성(10점)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10점)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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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주관기관 공모과제(건교평 주관)

◦ 핵심 1-3과제

기 준 항 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목표

(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10점)

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10점)

연구개발내용

(15점)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절성(5점)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상호연계성(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5점)

추진전략 및 계획

(25점)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타당성(5점)

연구진 구성 등 연구수행체계의 타당성(10점)

참여기업의 적정성(5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5점)

연구성과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20점)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5점)

연구성과 실용화․사업화 가능성(10점)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5점)

핵심연구책임자 

기획․관리 능력

(20점)

해당분야 연구수행 실적 및 실용화 성공실적(10점)

연구과제 기획․관리능력(10점)

부합성 평가
평 가 위 원  과 반 수  이 상 이  연 구 개 발 계 획 서 가  과 제제안 요구 서 (R FP)와 

부 합 되 지  않 는 다 고  판 정 시  탈 락  조 치

중복성 평가
평 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 으 로  판 정 시  탈 락  조 치

※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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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4과제

기 준 항 목 세 부 항 목

연구개발목표

(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10점)

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10점)

연구개발내용

(20점)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절성(5점)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상호연계성(5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5점)

테스트베드 구현을 위한 타 핵심과제와 연계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5점)

추진전략 및 계획

(25점)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타당성(5점)

연구진 구성 등 연구수행체계의 타당성(10점)

참여기업의 적정성(5점)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5점)

연구성과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15점)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5점)

연구성과 실용화․사업화 가능성(5점)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5점)

핵심연구책임자 

기획․관리 능력

(20점)

해당분야 연구수행 실적 및 실용화 성공실적(10점)

연구과제 기획․관리능력(10점)

부합성 평가
평 가 위 원  과 반 수  이 상 이  연 구 개 발 계 획 서 가  과 제제안 요구 서 (R FP)와 

부 합 되 지  않 는 다 고  판 정 시  탈 락  조 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총점은 100점이며,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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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별도공모과제 RFP

제안 공 모 과 제명

( R FP # 1 )
S M A R T  H i g h w a y  중 장 기  기 본 계 획  수 립  연 구

1. 연구개발 목표

◦ 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과 방향 설정

◦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 및 기능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및 노선계획 수립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스마트하이웨이 종합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2 .  연 구 개 발  필 요성  및  기 술 동 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차세대 초고속도로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국내 차세대 

초고속도로의 비전과 기본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전국적으로 분산된 국가기능의 연계를 위한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기존 고속도로를 포함한 국가간선도로망을 기반으로 하되, 이들과 

기능 및 역할 분담을 고려하면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

- 이들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상결과에 따른 첨단화되고 

지능화된 고속도로 노선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노선별․구간별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함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중장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방안과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검토가 필요함

- 기존 국가 간선 도로망과 비교하여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가 

단계별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국가 간선도로망과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경제성 및 재무성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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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파급영향 및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함

□ 기술동향 ◦ 외국에서는 스마트하이웨이와는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고

규격 미래도로를 계획중에 있음

◦ 미국 텍사스 교통국(TxDOT)의 Trans-Texas Corridor 

Project, 일본의 제2 도메이-메이신 고속도로, 러시아의 유료 

자동차 도로계획, 오스트리아의 속도 유연화 프로젝트 등이 대

표적인 사례이며,

◦ 상기 프로젝트 등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의 고규

격 도로를 단일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수송, 지역발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단위 네트워크 건설로 추진하고 있음 

3 .  연 구 개 발  내 용

 ◦ 스마트하이웨이의 비전과 방향 설정

- 목표 및 전략

- 스마트하이웨이의 중장기 개발 방향 제시

◦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 및 기능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의 필요성 및 당위성 도출

- 세대 고속도로의 해외사례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 기존 간선도로망과의 통합을 고려한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상 

- 스마트하이웨이 노선 설계의 기본방향 정립(네트워크 수준)

- 노선계획 및 비용 산출

◦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 우선순위결정 및 투자계획 수립

- 스마트하이웨이의 사회․경제적․기술적 기여도 평가

◦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중장기 로드맵의 구성 요소 도출

- 각 핵심과제별 요소기술 개발 로드맵의 종합 분석을 통한 요

소기술간 연계도 작성 (연관성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종합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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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 구 개 발  추 진 방 법

□ 추진전략 ◦ 본 과제는 크게 선진 외국의 초고속 도로망 계획에 대한 벤치

마킹 부분과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과 기능 규명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함

◦ 특히 기존 도로망체계에 신규 시스템이 추가되는 형태로 이들의 

효율성에 대한 네트워크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도로나 국가기능간의 

연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그 외에도 최근 선진국의 도로계획과정에서 새로이 고려하고 있는 

효과항목이나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연계된 국토 균형발전과 같은 

정성적 항목에 대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함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방법 그리고 효과분석 방법론을 정립하도록 해야함

◦ 다양한 핵심과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소기술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요소기술 간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함

◦ 단일사업으로 막대한 투자비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본 제안공모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사업총괄기관(사업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또한, 과제의 특성상 타 과제에 대한 영향 및 사업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과제가 진행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설문,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립하여야 함

□ 추진체계 ◦ 스마트하이웨이 역할 및 기능 분석

- 본 연구는 '산-학-연-관' 연계와 협조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특히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Work shop이나 현지 

방문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기존 도로기본 계획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이들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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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 초고속도로 설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외국 전문가들의 초청 

혹은 현지 방문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기존 도로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노선 중복이나 설계 오류 등의 

시행착오가 재현되지 않도록 함 

- 기존 간선도로의 역할과 스마트하이웨이간의 위계와 지역발전 

등을 근간으로 미래의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웍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와의 긴말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워크의 우선순위 결정 및 기대효과 분석 등

- 본 연구는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진에 경제학 분야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함

-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의견 교환채널을 확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함

- 외국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위해 역시 외국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과 현지 방문을 통한 조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  최 종 성 과 물

□ 주요

   최종성과물

◦ 스마트하이웨이 비전과 방향 수립 

◦ 스마트하이웨이의 역할 및 기능 분석

◦ 스마트하이웨이 네트웍크 구축, 투자계획 및 구간별 개략 사업비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로드맵 작성

◦ 스마트하이웨이사업 기대효과 분석

6 .  연 구 기 간  및  지 원 예 산

□ 전 체 ◦ 총 연구기간(2년) : 2007년 ～ 2008년

   - 총 연구비 :  5억원(전액 정부출연금)

◦ 1차년도 : 2억원(전액 정부출연금)

 ※ 6년차에 재 시작되는 연구는 적정시기에 별도 공모 예정

7 .  기 타

□ 전 체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상세기획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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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공 모 과 제명

( R FP # 2 )
S M A R T  H i g h w a y  관 계  법 령  및  제도  개 선 방 안  연 구

1. 연구개발 목표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의 필요성 기초 연구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안) 작성 추진 기본 계획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입법 전략 추진 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과 기존 도로관련법과의 연계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제정 관련 부처와의 협조 및 협력, 지원 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제정 로드맵 개발

2 .  연 구 개 발  필 요성  및  기 술 동 향

□ 연구개발의

   필요성

◦ 현행 도로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하이웨이가 

가지는 법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법제도적인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하이웨이가 추구하는 것처럼 IT기술, 자동차 기술과의 체계 

적합성을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각각 다른 대상의 융․복합체로서의 스마트하이웨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간의 체계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 법령 간 정합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입법대안의 제시가 필요함 

-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에 입법모델의 수립과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

되어야 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방향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련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 정책주체와 정책대상의 구분 

등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다수 존재함에 유의하여야 함 

◦ 입법의 전략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입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섭하고 있으며, 때로는 입장의 차이로 

좌절되기도 하는 어려운 과정임 

- 따라서 실제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입법과정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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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동향 ◦ 외국의 사례에서는 지역구분, 주변토지이용상황 및 도로구조에 

따라 속도규제가 정해져 있음

◦ 기상조건이나 노면상태를 고려하여 규제속도를 변경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음(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 건조노면상태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 기상요인이나 

노면상태를 고려한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에 관한 

실천적인 시험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외국의 경우는 규제속도를 중심으로 한 도로의 안전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중에서 스마트하이웨이의 

실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법적 중요쟁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즉, 외국에서 규제속도가 높은(예컨대 130km/hr 이상) 경우를 중

심적으로 속도, 환경, 안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스마트

하이웨이가 추구하는 내용을 법제도적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음

3 .  연 구 개 발  내 용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의 필요성 기초 연구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추진 기본 계획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입법 전략 추진 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과 기존 도로관련법과의 연계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제정 관련 부처와의 협조 및 협력, 지원 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제정 로드맵 개발

4 .  연 구 개 발  추 진 방 법

□ 추진전략
□ 1～3차년도 연구

◦ 현행 도로관련법령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스마트

하이웨이의 법적 위상을 정립함.

◦ 우선, 도로행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로법」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도로법」상 도로의 개념 속에 스마트하이웨이를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켰을 때 어떤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는가, 

포함시키지 않고 새로운 범주로 파악했을 때 현행 「도로법」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총괄과제 133

◦ ·도로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고속국도법」, 「유료

도로법」과 스마트하이웨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하이웨이를 고속국도로 볼 것인지, 그렇다면 스마트하이

웨이와 종전 고속국도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사업방식에 따라서는 유료도로법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함. 특히 

비재정 사업으로 하는 경우 유료도로법과의 충돌문제 또는 보완

되어야 할 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함

◦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하이웨이가 현행 도로 관련법령 

아래에서 어떤 법적 위상을 가지는지, 현행 도로관련법령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4～5차년도 연구

◦ 본 기간에서는 도로관련법령에 대한 1～3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면서 정보통신 관련법령․자동차 관련법령의 체계적

합성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즉, 스마트하이웨이 자체가 IT기술․자동차기술의 융․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서로 다른 법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간의 체계를 상호 조화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관련법령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자동차관련법령에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 하위법령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6～7차년도 연구

◦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결과와 2단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가능한 입법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여야 

함 

◦ 또한, 관련 정부부체에서 입법신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

하고 연구결과 등을 수정하는 등 입법추진 지원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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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도로법령 관련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자문단에는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관련 행정기관의 정책실

무자를 참여시킴.

◦ 연구진의 구성은 법제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도로 및 교통

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지향적 연구가 추진되도록 함

◦ 본 제안공모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사업총괄기관(사업

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 또한, 과제의 특성상 타 과제에 대한 영향 및 사업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과제가 진행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설문,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립하여야 람

5 .  최 종 성 과 물

□ 주요

   최종성과물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의 필요성 기초 연구 결과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안) 추진 기본 계획(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입법 전략 추진 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과 기존 도로관련법과의 연계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제정 관련 부처와의 협조 및 협력, 지원 방안

◦ 스마트하이웨이 실행법 제정 로드맵

6 .  연 구 기 간  및  지 원 예 산

□ 전 체 ◦ 총 연구기간(7년) : 2007년 ～ 20013년

   - 총 연구비 :  12.4억원(전액 정부출연금)

◦ 1차년도 : 1억원(전액 정부출연금)

7 .  기 타

□ 전 체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상세기획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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